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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조세  재정부문에서 으로 

추진되는 개 과제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

에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에 한 논의와 세제개편의 

체 인 방향 정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새 정부 세제개편의 정책기조로서, 작고 효율 인 정부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한 주요 세목별 감세가 매우 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에 한 규모 

감세 방안의 세부담 귀착에 한 역진  측면도 쟁 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일각에서는 서민  산층 지원 등을 하여 별

도로 부가가치세를 한시 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율 조정을 통한 행 

조세체계의 변화의 방향 설정  수 은 효율성  형평성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 이고 체계 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 세제를 체 인 시각에서 조명

하고,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의 측

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심으로 직․간 세의 

비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이론 ․실증 으로 검토

하여 향후 조세체계의 정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 으로 이러한 세목별 세부담의 변화는 경제  효율성과 분

배  형평성에 동시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세개편이 효율  

형평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소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세부담의 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

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조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나 국가  재원 조달의 건 성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련 세부담의 사회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의 달

성을 한 정책  역할에 하여 균형 있는 근과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김승래․김형  박사와 성균 학교의 

이철인 교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자들은 본 연구보

고서의 작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하

고 있다. 1차  2차 간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 말 을 주신 

안종범 성균  교수, 임주  서울시립  교수, 진권 아주  교

수에게 우선 감사하고, 련 세미나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

움을 주신 원내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한 최종 단계

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시 자료 수집  정리 등에 도움을  강미정 

주임연구원, 최달래 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자들의 개인 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08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정책시사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왜곡을 심화시키고 자본과 고

인력의 유출을 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문제

를 야기하는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소비세

제의 비 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

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경기부양을 목 으로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 으며, 

성장시 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하여 추가 으로 법

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  조세경쟁의 심화와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 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역할은 더욱 증 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 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재

정수입의 감소를 보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조세체계의 정화 방향  수 을 검

토하는 문제는 조세  재정정책의 핵심  사항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정화

는 사회후생함수를 극 화하는 이론 인 측면 이외에도, 경제

성장이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향  공공선택 인 요소 등

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최근 속한 개방화와 양극화 심화  성장 기조가 지속되

고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장기 조세개 의 기본 방향으

로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

평과세를 구축하기 하여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증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여 행

정비용과 납세 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제  효율성 제고

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각종 요

인들을 감안하여 행 조세체계는 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행 조세체계가 정수 과 다를 경우 해당 세목별 세율체계

를 조정하여 국가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체의 후생수

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의 정화에 한 기존 연구들

은 체로 엄 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 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

하여 논의하는 수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하여 이러한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Ballard et 

al(1985), 김성태 외(1999), 김승래․김우철(2007) 등의 효율성 

측면의 비용분석에서 나아가 반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경제  효과를 평가한다. 

일반 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요한 조건이다. 먼  

조세체계의 정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세목의 한계 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체의 효율을 증진시

키고 국민 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단

순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우

선순 에 따라 효과 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

경제잉여 몫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  이득은 

체 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비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수의 손실은 래되지만, 법인세 인하는 일

반 으로 경제 반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킨다. 하지만, 어도 단기 으로는 일률  법

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기업과 자본소득 비 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 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상을 차등 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 으로 연계하는 방안 한 

향후 신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다른 세

목 조정과 함께 세수 립 (revenue-neutral) 차원에서 세제개

편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

출 확  등 재정지출 정책과의 조합에 의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먼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자의 후생변화로 추정한 김승래․

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이용

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

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

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

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한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

는 일반균형효과를 행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지니계

수가 각각 0.0264%(약간 진 ), 0.1999%(다소 진 )가 

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

진 )가 늘어나 직 세 비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률 으로 인

하할 경우에 이로 인한 귀착효과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 으로 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행 소득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

으로 약한 법인세에 한 일률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미약한 수 에 머

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 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 으로 한

계가 명확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취약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해서는 기 생활보호자 는 차상 계층에 

한 직 이고 선별 인 재정지원이 세율 조정보다는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

렬(tax matrix)’을 통하여 행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 을 알

아본다. 이에 따르면 일률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

세의 효율비용과 납세 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 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

세가 기타 세제에 비하여 조세의 형평성  단순성 측면에서 

약간의 부(-)의 효과가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

소 측면에서 가장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

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에서 비용-효율 이라고 

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분배  형평

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형평성 제고가 일차 인 정책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

에 조세 진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 인 세부담 조

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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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필요성

한 국가의 조세체계(이하 조세체계라는 용어는 tax mix를 의

미)의 정화 방향  수 을 검토하는 문제는 조세  재정정책

의 핵심  사항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정화는 사회후생함수를 극 화하는 이론 인 

측면 이외에도, 경제성장이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향  공공

선택 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한 다른 나라에서의 세제개편 경험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다. 

최근 내외 으로 개방화의 빠른 진 , 외환 기 이후 양극화

의 심화 그리고 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조세환경이 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 조세개 의 기본방향으로 선진

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축하기 한 조세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더 나아

가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 력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경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각종 요소들을 감안하여 조세체계는 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행 조세체계가 정수 과 다를 경우 해당 세목별 세율체

계를 조정하여 사회 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체의 후생

수 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의 정화에 한 기존 연구들은 

체로 엄 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

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 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



18

하는 수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 방향을 도출하

기 하여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Ballard 

et al(1985), 김성태 외(1999), 김승래․김우철(2007) 등의 한계효

율비용의 측정에서 나아가 반  조세체계의 조정방향을 설정하

고 그 경제  효과를 평가한다. 특히 이러한 평가의 기본 원칙으

로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의 측면

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심으로 직․간 세의 비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이론 ․실증 으로 검토하

여 향후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  조세체계가 성장 등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하여 기존의 연구문헌  주요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직 세와 간 세 비율 조정의 장단  등에 해서 OECD 등 국제

기구가 실시한 이론 ․실증  연구에 한 체계 인 검토와 우리

나라에 한 정책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욱이, 실의 조세제도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분류

에 의거한 제도 운용이 일반 이지만, 이들 세목 간의 정비율에 

한 이론  근거는 그리 많이 연구되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정 비율에 한 이론 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Atkinson and Stiglitz(1969)는 일정한 진도를 달성할 수 있

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율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

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정한 비율에 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론 으로 보 다. 하지만 최근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는 경

우에는 Atkinson and Stiglitz(1969)에서와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

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을 정의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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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dway et al.(1994)은 부문간 납세순응도가 상이한 경우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

는 것을 보 으며, Lee(2008)는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비

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보 다.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득과세와 소비

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며(Naito, 1999 등) 자산에 한 정보가 불완 한 경우에도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

는 주장이 있다(Cremer, 2003 등). 즉, 최근에는 Atkinson and 

Stiglitz(1969)와는 달리 실업, 탈세, 정보의 불완 성과 같은 실

인 제약이 있다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이론 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Atkinson and Stiglitz(1969)의 이상 인 경제에서와

는 달리 실 인 제약이 있는 경제에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한 반 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 인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독 이나 과 과 같은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

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한 논의가 우선 으로 필요

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382개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약 60%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완 경쟁시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실을 

고려하면 불완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득과세와 소비과

세의 비율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업이나 탈세가 존재하는 시

장에서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해서도 보다 체계

인 검토가 필요하다. Boadway et al.(1994) 등의 논의를 우리나

라 실에 맞게 확장하여 탈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득과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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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과세의 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해 알아 

본다. 그리고 Lee(2008)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실에 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특히 Lee(2008)는 실업과 이에 따른 복지지출

의 정도에 따라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바람직한 배분 비율이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복지지출의 확

가 이 비율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하여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에 한 규모 감세 방안의 세부담 귀착에 한 역진  측면이 

주요 쟁 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민  산

층 지원 등을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한시 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별 세율 조정에 따른 수

직  형평성(equity) 효과에 한 면 하고 체계 인 분석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는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의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체계의 변화 방향 설정  수 을 효율

성, 형평성  재정건 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단 을 다

각 으로 비교하는 체계 인 분석과 논의가 실히 요구되고 있

다. 

2. 주요 연구내용  기 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정화의 방향 설정을 한 기

연구로서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조세체계 조정의 국제추세 분석  문헌조사, 이론  측면의 

논의와 분석 그리고 조세체계 조정의 경제  실증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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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비세 등 직 세  간 세 조정의 정화 방향  그 

장단 을 검토한다1). 

먼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황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에 한 사례  추세 분석을 통하여 향

후 소득세  소비세 조정에의 시사 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정 배분에 

하여 탈세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행 세목간 과세비율과

의 비교․평가를 행하며 정 배분의 방향  수 에 해서 이론

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기존의 조세체계 정화의 이론 검토와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존재하는 보다 실 인 상황으로 이들 

모형을 확장하여 탈세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세체계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부문간 납세순응도의 차이나 실업과 같은 

보다 실 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의 조세체계 정화에 하

여 검토하고 분석한다. 특히 Atkinson and Stiglitz 이후 소득과

세와 소비과세 간의 정 비율에 한 통 인 이론들을 검토하

고 더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있는 보다 실 인 상황으로 이

들 모형을 확장한다. 

이러한 국제비교 분석  이론  논의를 배경으로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3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체

계 조정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장단 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나

라의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각

종 조세체계의 변화가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이러한 조세체계 조정이 경제 반에 미치는 세부담 귀착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 

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정화의 방향을 다양한 에서 모

색하고 련 시사 을 도출하기 하여 국제비교  문헌분석, 이론  

논의  실증  분석이라는 서로 보완 인 근방법을 병렬 으로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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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  의 

귀착분석 방법론을 이용하 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이상의 국제비교  문헌분석, 이론  

논의  실증  분석이라는 서로 보완 인 근방법에서 시도된 

결과를 정리하고 련 정책  시사 을 알아본다.

이러한 기 인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

(tax mix) 개편의 성장이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알아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선을 한 기 로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는 직 세와 간 세의 비 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

이 바람직한지에 한 이론 ․실증  연구를 통해 향후 세제개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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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가장 요한 목 은 재정운 을 해 필요한 세수의 확

보이며, 이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을 왜곡시켜, 궁극 으로 경제성장을 해하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국가운 에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장에 미치

는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당

국이 담당해야 할 요한 임무이다. 이론 인 에서 좁은 세원

에 높은 세율로 세 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범 한 세원에 낮은 

세율을 용하는 것이 성장에 부정 인 향이 다는 에 학자

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세원별로 보면 기업의 생산활동보다는 개

인의 소비에 세 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으므로 효율 이고,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에, 소득

보다는 소비에 세 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효율 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부분 지난 20여년간 소비세제의 비 을 제고

하고 자본소득에 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

진하 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세제개 에서 외 없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 고, 지난 1990년  이

에는 35% 던 법인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등 기업에 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1970년 의 세율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추이  다른 국가들

의 개편동향을 살펴 으로써 향후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경

제  논리에 충실한 과세체계의 확립을 한 시사 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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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체계 황  추이

우선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ㆍ

간 세 비 을 살펴보면, 세수는 직 세보다는 소비세를 주로 

하는 간 세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에 이후에 간

세 비 이 감소하고 직 세 비 이  커져서 직 세와 간

세가 거의 비슷해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오히려 직 세 비 이 

증가하 다. 그동안 간 세의 비 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

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한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

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간 세의 높은 비 으로 인한 세부담

의 역진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6

직 세 39.5 36.9 39.3 49.5 54.7 51.2 50.3 50.6 53.1 53.6 55.2 57,3

간 세 60.5 63.1 60.7 50.5 45.3 48.8 49.7 49.4 46.9 46.4 44.8 42.7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표 Ⅱ-1> 우리나라의 직ㆍ간 세 비 (1970～2006)

(단 : %)

그리고 세수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를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 경상GDP 비 세수측면에서 부가

가치세는 큰 변화 없이 4% 반에서 안정 인 세수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계속 으로 인하됨에도 불구

하고 세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은 경상GDP 비 세수비 이 3%를 조  넘는 수

이었지만, 2006년에는 4%로 증가하 다. 한 법인세 부담도 3% 

후반의 수 에서 2006년에는 3.8%의 수 을 보 다. 그리고 

2007년도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년도 비 25.3%와 2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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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를 보 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 비 이 

차 확 되고 있는 것은  세계 인 추세와는 조 이다. 

(단 :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 득 세 3.3 3.1 3.2 3.3 3.3 4.0

법 인 세 3.0 3.1 3.9 3.5 4.0 3.8

부가가치세 4.2 4.6 4.6 4.4 4.5 4.5

조세부담률 19.7 19.8 20.4 19.5 20.1 21.2

국 세 비 77.8 76.6 77.6 77.5 78.0 76.8

  주: 1) 2006년 통계는 잠정치

     2)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 세액에 세액의 10%가 부가되는 주민세를 포함

하는 액

     3) 국세비 은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호

<표 Ⅱ-2> 경상GDP 비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

가. 소득세제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 장기형성

소득에 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

업소득, 연 소득, 부동산임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시재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체 인 소득유형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재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진세율 구조로서 2002년과 2005년 

세율을 인하하여 행세율(8～35%)에 이르고 있다. 4단계 과세구

간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6단계, 국의 3단계, 독일의 3단계2), 

일본의 6단계3)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나, 유럽 국

2) 세율 0%가 용되는 구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4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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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의 과세구간을 가지며 미국, 일본에 비해

서는 은 편이다. 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35%)은 

OECD 국가 2005년 평균(36.0%)과 비슷한 수 이나 주요 선진국

인 미국, 국, 독일, 일본 등보다는 낮은 수 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7년부터 40%(이  37%)로 인상되었다. 

과세표 1996～2001 2002～2004 2005～ 재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4천만～8천만원

8천만원 과

10

20

30

40

 9

18

27

36

 8

17

26

35

자료: 재정경제부,『조세개요』, 각 연도

<표 Ⅱ-3> 소득세율의 변화

(단 : %)

그리고 과세표 구간은 1996년 이후 기 액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나 1인당 GDP 비 최고세율 용 기 액이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 이다. 1인당 GDP 비 최고세율 용 과표소득

의 비율은 2004년 기 으로 우리나라는 4.94배 수 으로 일본 

4.62배, 독일 2.18배, 랑스 2.02배, 그리고 국 1.70배보다 높은 

수 이나 미국 7.99배보다는 낮은 수 이다. 

한편, 2006년도 기  소득세수는 31.0조원으로 체 국세수입

(138.0조원)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  등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수비 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 이다. 소득세 납세 상자의 반 정도가 과세미달자에 해당되

며 2005년 귀속소득 기  자 사업자의 경우 44.7%, 근로자의 경

우 48.7%가 과세 미달로 추정된다. 이는 사업소득에 한 소득

3) 2007년부터 과거 10여년 유지된 4단계 최고세율 37%에서 6단계 최고세율 

40%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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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에 한 과도한 공

제 허용으로 간소득 이하의 부분이 면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분류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체

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동일한 세율을 

용받게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  소득자 10.4%가 종

합소득세 세수의 90.6%를 부담할 정도로 소수가 부분의 소득세

를 부담하여 세부담이 지나치게 진 이라는 지 도 있다. 그리

고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상  소득자 10.2%가 75.7%의 소득세

를 부담한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

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약한 수 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세율

의 진도가 낮아서라기보다 높은 면세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세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소득 악

률은 매우 낮은 수 으로, 소득유형별 국민계정 비 소득 악 비

율은 2005년 기  근로소득의 경우 72.6%, 사업소득 41.8%에 불

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 악률은 사업소득의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반에 가까운 과세미달자의 소득

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구  분 국민계정(A) 신고소득(B) 비율(B/A)
비 고

(소득차이 원인)

근로소득
 (피용자 보수)

365.0 279.4 72.6
일용 근로소득 

미 악

사업소득 
(개인 업 잉여) 

79.7 38.1 41.8
거래분 미 악

과세미달자 미신고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6; 한국은행 Homepage,「경제통계시스템」

<표 Ⅱ-4> 국민계정 비 소득 악 비율(2005년 귀속)

(단 : 조원, %)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후의 소득에 하여 

과세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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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체계에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크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 어지며, 소득공제에는 인 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인 공제는 소득유형에 계없이 

용되나 특별공제는 부분 근로소득에만 용한다. 그리고 특별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모두 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일부 

용된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주택자 공제, 

기부 공제, 결혼․이사․장례비공제, 표 공제가 있으나 그  사

업소득자에게는 표 공제와 기부 공제만 허용된다. 그리고 표

공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기타 사업소

득자는 연 60만원으로 차등하여 공제된다. 인 공제는 표 인 

공제방식으로 본인  부양가족에 한 기본공제, 신체  혹은 사

회  특수상황을 반 하는 추가공제, 그리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구성된다. 그 외 소득공제 항목으로 한시 으로 운 되는 조특법

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축 소득공제, 개인연 축 소득공

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제도는 비교  단순한데, 이 과세의 조정, 

근로소득자 지원, 재해손실 지원 등의 목 으로 운 된다. 이 과

세 조정을 한 배당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지원

을 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기타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

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규모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의 

62.3%로 매우 높고 종합소득자는 22.8%로 상당히 낮은 수 이다. 

이는 소득종류별 소득 악 정도를 감안하여 차별 으로 운 하는 

소득공제제도에 기인한다. 반면 세액공제액의 결정세액 비 비

은 종합소득이 1.8%로 근로소득의 0.7%에 비해 높은 수 이다. 

이 과세조정은 종합소득신고자에게만 용하고 있으며 소득 악

률을 높이기 해 기장신고 유도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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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문제 은 가구규모별 세부담 구조

의 불균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규모별 세부담 구조의 불

균등은 가구규모별 면세  수 이 최 생계비에 비해 균형 있게 

설계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총소득(A) 소득공제(B)  결정세액(C) 세액공제(D)
비 (%)

B/A D/A

근로소득 317.9 198.2 11.6 2.2 62.3 0.7

종합소득 65.0 14.8 9.2 1.2 22.8 1.8

  주: 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포함한 것이며 결정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기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7

<표 Ⅱ-5> 각종 공제액의 규모(2006년 귀속)

(단 : 조원)

나. 법인세제

1950년 법인세가 독립세목으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가 체 조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80년 말까지 10%에도 미치지 못

하 으나, 2006년 재 18.0%를 차지하는 요한 세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법인세수는 년도 29조 4,000억원보다 무

려 20.6%가 증가한 35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재 2단계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 기업 체의 평균 인 명목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 으로 

나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은 지방세인 

주민세 법인세할을 포함하여 27.5%로서 2007년 기  OECD 회원

국 30개 국가  16 로 간 수 이다. 법인세 세율은 재 과세

표  1억원 미만에 해서는 13%, 1억원 과분에 해서는 25%

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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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수/조세수입 법인세 세수/경상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4

8.3

9.7

12.0

15.7

13.9

14.2

17.3

16.2

18.2

18.0

1.3

1.4

1.8

2.3

3.4

3.0

3.1

3.9

3.5

4.0

3.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Ⅱ-6> 법인세수의 변천

(단 : %)

과세표 1989～1993 1994～2001 2002～2004 2005～ 재

1억원 이하

1억원 과

20

30

18→16

32→28

15

27

13

25

자료: 재정경제부,『조세개요』, 각 연도

<표 Ⅱ-7> 법인세율의 변화

(단 : %)

그리고 법인세 부담은 명목세율 외에도 결손  이월공제, 감가

상각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와 조세감면에 의해 향을 받는데, 법

인세와 련된 조세감면액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

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여 히 낮은 수 이다. 법인과 련

된 감면제도는 그 목 에 따라 투자지원, 재무구조  사업구조 

조정 지원, 지방이  지원, 기타로 구분 가능하며, 감면 항목  

실  측면에서 투자지원 목 의 감면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1997년 1조 5천억원 규모인 법인세와 련된 조세감면액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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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7조원 규모에 이른다. 조세지출 계산

에 포함시키는 항목의 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감

면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 이다. 캐나다, 국 미국 등의 법

인세 감면율은 평균 35% 수 으로 우리나라의 17% 수 에 비해 

2배 규모이다.

국가 2001 2002 2003 2004

캐나다 39.2 34.0 30.7 28.5

  국 53.0 53.7 54.1 55.1

미  국 32.2 36.2 29.3 23.4

한  국 18.9 16.3 16.5 17.2

자료: 각국의 조세지출보고서

<표 Ⅱ-8>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비) 비교

(단 : %)

  

한 우리나라의 실효 세부담이 낮지 않다는 측면은 주요 경쟁

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업잉여 비 법인세는 최근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 까지 상승하 다. 개별 기업자료를 통한 평균유효세율 국제비

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최근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

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여 히 높은 수 이

다.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투자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의 

차이로 인해, 말 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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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1999 2000 2001 2002 2003 

G7 국가

(독일 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동아시아국가

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폴 2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자료: 박기백ㆍ김진(2004)

<표 Ⅱ-9> 법인세 차감 순이익 기  평균유효법인세율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의 간 수 이나, 실효 

세부담이 낮지 않은 것은 연결납세, 이월공제, 감가상각 등 세율 

이외의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을 의미한다. 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

율과의 차이는 이월결손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감면제도

에 기인한다. 명목세율보다 평균유효세율이 더 낮은 데에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제도와 이월결손  공제제도의 향이 크다. 비

과세소득과 소득공제의 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도 작다. 1990

년  이후에는 이월결손  공제제도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월결손 제도는 결손 의 공제시한이 짧고, 소 공제

의 용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이월결손 은 평균유효

세율을 2005년에 4.22%p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인다. 2000년 이

후 결손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  공제액의 규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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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손 의 이월공제 시한이 무 

짧고, 결손 의 소 공제는 소기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결손금 이월결손금

[그림 Ⅱ-1] 결손   이월결손  비교

(단 : 억원)

다. 소비세제

소비세는 소비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세 이지만, 보통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 에 한 조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비 

소비세 비 을 보면, 1980년  이 에는 60%가 넘었으나 그 후 

하락해 오다가 2000년 에 들어서 30～40% 정도의 비 을 유지

하고 있다. 과거 1970년  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8개 세

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체계가 간소화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소

비세제  부가가치세제를 심으로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수의 3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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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 황을 살

펴보면, 2001년에 약 26조원이 징수된 이후 2002년에는 약 22.3%

의 세수 증가를 기록하 으며, 그 이후에는 3～5%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38조원의 세수를 기록하 다. 부가가치세

는 간 세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표 인 소비세이며, 2001년 

이래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 도 약 30%로서, 3  세목 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단 : 10억원, %)

 ’01 ’02 ’03 ’04 ’05 ’06

GDP 622,123 684,264 724,675 778,445 806,622 847,876

국      세 95,793 103,968 114,664 117,796 127,466 138,044

내  국  세 74,027 82,226 92,231 95,276 104,428 113,880

간    세 35,081 40,606 42,514 43,037 45,483 47,928

부가가치세
( 년 비 증가율) 25,835 31,609

(22.3)
33,447
(5.8)

34,572
(3.4)

36,119
(4.5)

38,093
(5.4)

부가가치세/GDP 4.2 4.6 4.6 4.4 4.5 4.4

부가가치세/국세 27.0 30.4 29.2 29.3 28.3 27.5

부가가치세/내국세 34.9 38.4 36.3 36.3 34.6 33.4

부가가치세/간 세 73.6 77.8 78.7 80.3 79.4 79.4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Ⅱ-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표 세율은 10%로 2007년 재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 약 17.7%에 비하여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의 부분은 표 세율과 그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용되는 재화의 품목을 따로 두는 복수세율 구조

를 유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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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 세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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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8)

4) 재 OECD 회원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다. 재 OECD 회원국들의 세율은 5～25% 수 이며, 일본

이 5%로 회원국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스

웨덴  노르웨이는 25% 표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 으로 부가가

치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 스 스 다음으로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표 세율의 단순평균이 부가가치세 최  

도입 시 12.5%에서 1994년 17.5%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17.7%에 이

른다. OECD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율을 진 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체코,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사

례도 있다. 랑스와 네덜란드는 세율 변화가 등락을 보이다가 랑스

는 최근에 인하하 고, 네덜란드는 반 로 인상한 이다. 세율 인상이 

일반 인 추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제를 도입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1976년부터 30년간 OECD 평균 세

율 인상은 2%p 정도에 그치고 있는 도 주목할 만하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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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해 거래상 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

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

을 수 없으므로 결국 사업자의 부담이 된다. 이는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

기 한 조치이다. 이러한 면세제도의 정책  근거로는 소득재분

배 측면에서 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사회  에서 권장되어

야 될 재화(도서 등)와 공 부족분 상 재화(공익 목 의 의료용

역 등), 생산요소와 련된 재화  용역(이자 등)  부가가치 측

정이 어려운 용역( 융용역 등)이라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일부 품목의 면세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왜곡 가능성과 자원배분의 립성을 해하고, 간단계의 사업자

에 한 면세로 과세 상이 발생한다는 부정 인 측면이 있

다. 이와 같은 상을 해결하기 해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인해 세법의 규정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 으로 면세 상이 추

가되어 재 면세범 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 을 받고 있으며, 이

는 법 용의 형평성 문제와 효과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경

우에는 환수효과  효과로 인해 궁극 으로 최종소비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져 경제  비효율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OECD 는 EU는 면세범  기  선정시 공익성  비 리성을 

좁게 용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다소 범 하

게 용한다. 이는 특정집단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 으로 면세범

가 확장되었으며, 당  면세 상 거래 지만 면세 목 에 어

나는 거래가 제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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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세 상 범

OECD 표 면세범

(standard exemption)

우편용역, 의료용역(환자이송용역, 액·장기·조직 

공 포함), 자선사업, 교육, 비 리단체 비상업 인 

활동, 스포츠 용역, 라디오  TV 방송을 제외한  

문화산업, 보험  재보험, 부동산 임 , 융용역, 

복권  도박, 토지와 건물 공 , 특정 자 모집 용역

한국의 면세 상 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생용품, 의료보건용역과 액, 교육용역, 여

객운송용역, 도서·우편 등, 담배, 주택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의 임 용역, 토지, 근로 유사 인  용역, 

술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등, 도서  등의 입장, 

종교단체 등의 공익목  활동, 공공기 이 공 하

는 재화  용역, 공공기 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수입된 도서  학술연구단체 등의 

교육용 재화 등

자료: OECD(2006)

<표 Ⅱ-11> 우리나라 면세범 와 OECD 표 면세범 와의 비교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 인원, 과세표   납부세액을 살펴보

면 <표 Ⅱ-12>와 같다. 신고인원 기 으로 보면 법인은 10%가 

안 되는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납세자 가운데 일반납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

은 2001년도에는 간이과세자가 약 49%로서 일반납세자보다 많

았는데, 2003년부터 일반납세자의 비 이 간이과세자보다 많아져

서 2006년 기 으로 각각 약 52%와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과세표 을 기 으로 보면 법인  개인 비 의 역  상이 

일어난다. 과세표 으로 보면 법인의 비 이 82～85% 정도를 차

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 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간이과세자의 비 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그나마 0.3% 내외의 미미한 수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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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체계의 국제비교

가. 세수구조 황

최근 들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

래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

수 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상

황에서 자본과 고 인력의 유출을 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

별국가들은 세계경제의 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에서 자본유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는 소

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신에 소비세의 비 을 강화하는 추세이

다. 

다음 <표 Ⅱ-1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총세수에서 차

지하는 개인소득세 비 은 1975년 8.5%에서 2006년 15.2%로 

6.7%p 증가하 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것과는 정반 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 은 1975년에서 2005년까지 7.1%p 증가하 으나 OECD 국가

들은 동 기간에 2.7%p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소폭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에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1.7% 감소하 다.

한 총세수 비 소비세제 비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 하락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1.2%p 감소한 반면, 우리나

라는 무려 28.5%p 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

은 동 기간 에 무려 20.9%p나 가 르게 증가한 반면 OECD 

국가들은 3.3%p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9.7%에서 13.2%로 3.5%p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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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6년도 기 으로 보면, OECD 국가들보다 약 두 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1. 총세수 비 개인소득세 비

한국 8.5 11.5 13.4 21.1 19.2 14.6 12.7 13.6 13.3 15.2

OECD 평균 29.8 31.3 29.7 29.7 27.1 26.0 25.0 24.6 24.6 24.8

 2. 총세수 비 법인소득세 비

한국 8.9 11.0 11.4 13.5 12.3 14.1 15.3 14.3 16.0 14.3

OECD 평균 7.6 7.6 8.0 8.0 8.1 10.1 9.3 9.6 10.3 10.7

 3. 총세수 비 소비세 비

한국 61.1 62.7 59.5 46.7 43.1 38.3 37.1 36.3 34.3 32.6

OECD 평균 32.7 32.4 33.7 31.9 32.4 31.6 32.1 32.3 32.0 31.5

 4. 총세수 사회보장기여  비

한국 0.9 1.1 1.5 5.1 7.0 16.7 19.5 20.7 21.0 21.0

OECD 평균 22.0 22.1 22.2 22.3 24.7 24.5 26.1 25.9 25.6 25.3

 5. 총세수 비 여 등( payroll and work force) 비

한국 0.0 0.5 0.5 0.4 0.3 0.2 0.2 0.2 0.2 0.2

OECD 평균 1.3 1.3 1.1 1.0 0.9 0.9 0.9 0.9 0.9 0.9

 6. 총세수 비 재산세 비

한국 9.7 8.0 9.1 12.4 14.8 12.4 11.8 11.3 11.9 13.2

OECD 평균 6.3 5.3 5.2 5.7 5.5 5.5 5.6 5.6 5.6 25.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Ⅱ-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변천 

                 (단 : %)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

의 변화추이를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총세수 비 비 은 199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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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 으며, 최근 수년간 

약간의 증가세이다.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세수비  평균치는 

1980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25% 수 으로 우리나라(15.2%, 2006년)보다 상당히 높다. 법인세

의 비 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8～10% 수 을 유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 한 소비세수의 비 은 1980년

 에 60%를 상회하 으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가 1%p로 어들었다. 반면 사회보

장기여 의 비 은 아직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Ⅱ-1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총세수입  소득세제

(Income and profit taxes)가 차지하는 비 을 비교할 때, 우리나

라는 29.6%(2006년 기 )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35.7%보다 

6.1% 낮은 편이다. 반면, 총세수 비 소비세제(Goods and 

Services taxes) 비 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  이 에는 

60%가 넘었으나, 그 후 차차 하락해 오다가 2005년 34.3% 2006

년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 이나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과 같이 OECD 내의 후진국과는 비슷한 수 이다. 우

리나라의 총세수  소비세제가 차지하는 비 은 2006년 재 

32.6%로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인 31.5%보다 1.1% 높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세수입  재산세제(Property taxes)가 차

지하는 비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수입에서 재산

세제가 차지하는 비 은 13.2%로 OECD 평균인 5.7%보다 7.5% 

높다. 하지만, 총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 (Social Security taxes)

이 차지하는 비 은 21.0%로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인 25.3%

보다 4.3% 낮다. 



42

　
Income 
and 

profits

Social
Security

Payroll Property 
Goods 
and 

Services
Others

캐나다 48.7 14.8 2.0 10.1 24.3 0.3

멕시코 25.1 14.9 1.3 1.6 56.3 0.8

미국 48.3 23.8 - 11.1 16.8 -

호주 59.1 - 4.6 9.1 27.1 -

일본 35.4 36.6 - 9.1 18.6 0.3

한국 29.6 21.0 0.2 13.2 32.6 3.3

뉴질랜드 62.1 - - 5.2 32.7 0.0

오스트리아 28.8 34.5 6.4 1.4 27.7 1.0

벨기에 37.7 30.5 - 5.1 25.6 0.1

체코 24.5 43.7 - 1.2 30.2 0.0

덴마크 60.1 2.1 0.4 3.8 33.2 0.0

핀란드 38.1 27.9 - 2.5 31.1 0.1

랑스 24.2 37.0 2.6 8.0 24.8 3.3

독일 30.4 38.4 - 2.5 28.4 0.0

그리스 23.8 35.4 - 4.4 36.0 -

헝가리 24.6 32.1 1.6 2.2 38.4 0.8

아이슬란드 44.1 7.9 0.1 5.3 42.3 0.3

아일랜드 39.8 13.5 0.7 9.1 36.5 -

이탈리아 33.2 29.8 - 5.1 25.6 6.0

룩셈부르크 34.8 27.7 - 9.3 27.9 0.1

네덜란드 27.3 36.1 - 4.7 30.5 0.5

노르웨이 50.1 19.8 - 2.7 27.3 -

폴란드 20.8 36.3 0.8 3.7 38.1 -

포르투갈 23.8 31.9 - 3.1 40.6 0.4

슬로베키아 19.4 39.9 - 1.5 38.7 -

스페인 31.0 33.3 - 9.0 27.2 0.5

스웨덴 39.5 25.5 5.6 3.0 26.1 0.1

스 스 45.7 23.3 - 8.0 23.0 -

터키 21.6 22.4 - 3.6 48.7 3.8

국 39.7 18.5 - 12.4 29.0 -

OECD 평균 35.7 25.3 0.9 5.7 31.5 0.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Ⅱ-1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한 사회보장기여 의 비 은 1975년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총세수 비 25%를 차지한 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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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감소하 다. 그리고 소득세의 비 은 꾸 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오히려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의 소득세 비 이 증가하 다.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개인소득세 30 31 30 30 27 26 25 25

법인소득세 8 8 8 8 8 10 10 11

사회보장기여 22 22 22 22 25 24 26 25

  고용인 (7) (7) (7) (8) (8) (8) (8) (9)

피고용인 (14) (14) (13) (13) (14) (14) (15) (15)

payroll tax 1 1 1 1 1 1 1 1

재산과세 6 5 5 6 6 5 6 6

일반소비세 15 15 16 17 18 18 19 19

특별소비세 18 17 16 13 13 12 11 11

기타 1 0 1 3 3 3 3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Ⅱ-15> OECD 국가의 주요 세목별 세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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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OECD 국가의 세수구조 추이(1975～200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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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 국가들의 체 평균 세수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Ⅱ-15>와 [그림 Ⅱ-3]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비 이 다소 

어들고 있는 반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 의 비 이 다소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입 구조를 OECD 국

가들과 비교해 보면 <표 Ⅱ-16>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합한 소비과세의 비 이 32.6%로 체로 30% 이하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의 비 도 14.4%로 일본

(16.9%)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개인소득세의 비 은 

15.2%로 낮은 편이다. 여기서 소비과세를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

세로 구분해 보면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일반소비세의 비 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하는 개인소득세 비 은 15.2%로 다른 국가들(OECD 평균 

24.8%)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기여 의 비 도 21%로 다

른 국가들(OECD 평균 25.3%)에 비해 낮다.

국민

부담률

소득과세
사회

보장

소비과세
재산

과세소계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소계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독일 35.6 30.4 24.5 5.9 38.4 28.4 17.8 9.4 2.5

일본 27.9 35.4 18.5 16.9 36.6 18.6 9.2 7.4 9.1

한국 26.8 29.6 15.2 14.4 21.0 32.6 16.8 14.9 13.2

국 37.1 39.7 28.6 11.1 18.5 29.0 18.1 9.8 12.4

미국 28.0 48.3 36.5 11.8 23.8 16.8 7.8 6.2 11.1

OECD 평균 35.9 35.7 24.8 10.9 25.3 31.5 18.9 10.8 5.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Ⅱ-16> 주요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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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조세체계 개편 동향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1980년  이후 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 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상황에서 자본과 고 인력의 유출을 

래하여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  넓은 세원의 확보가 상 으로 용

이한 소비세 분야에서의 세율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안인지에 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가 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 가 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의 세율 인상

보다 경제 으로 효율 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

기되었다5).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재

의 조세체계를 소비세를 근간으로 하는 체계로 환하는 근본  

세제개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맥락에

서 주요국의 세목별 기 세율 체계를 심으로 세제개편 동향을 

살펴 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을 알아본다.

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득세 세율수 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40%, 2006

년까지 37%), 미국(35%), 국(40%)에 비해 같거나 다소 낮은 

수 이다. 이 게 최고세율이 낮은 것은 인 자원의 이동 등 노동

공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에 한 문헌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래․김우철(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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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세율(%) 용소득(A) 평균소득(B) 비율(A/B)

독일 42.00 52,151 42,003 1.24

일본 37.00 18,000,000 5,035,230 3.57

한국 35.00 80,000,000 30,377,732 2.63

국 40.00 33,300 30,842 1.08

미국 35.00 336,550 32,503 10.35

평균 35.74 - - 2.24

  주: 1. 최고세율은 앙정부 세율 기  

     2. 평균수치는 각 국가별 산술평균

     3. 평균소득은 각 국가별 생산직근로자 기 , 자국 화폐로 표시

자료: OECD, Taxing Wages 2005/2006, 2006; 한국조세연구원, 2007

<표 Ⅱ-17> 주요 국가별 소득세 최고세율  용범 (2006)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국 아일랜드

최고세율
25

(27.5)

28→21

(36.1)

35

(39.3)

30

(40.9)

30

(30)

12.5

(12.5)

만 멕시코 국 말 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최고세율
25

(25)

30

(30)

30

(33)

28

(28)

22→20

(20)

16→17.5

(17.5)

  주: (  ) 안은 지방세 포함한 세율

자료: OECD, Tax Database, 각 연도

<표 Ⅱ-18> 법인세 최고세율(2007)

(단 : %)

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1990년  에는 35% 으나 수차

례에 걸쳐 세율을 인하하여 25%(지방세 포함 27.5%)가 되었다.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은 26.375%이며, 일본과 

국은 30%, 미국․ 랑스․이탈리아는 33～35%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비교  규모가 큰 국가들은 법

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아직도 35%를 상회하는 수 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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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28～30%

로 우리와 유사한 수 이다. 반면, 아일랜드, 스 스, 만, 싱가포

르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 이다. 

2000년 에 들어서 법인세의 세율 인하가 계속되었는데, OECD 

회원국 평균 법정세율이 2000～2006년 기간  31.3%에서 26.2%

로 5.1%p 인하하 다. 이 듯 국제 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인하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28%→21%), 독일(38.65%→29.83%), 네덜란드(29.6%→

24.5%) 등은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 으며, 이탈리아도 

33%인 법인세율을 27.5%로 인하하 다. 실제로 독일은 2006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

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의 건 성이 나타났다. 반면, 

1990년  말에 독일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 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제

도의 변경 등으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지 않았기 때문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표 Ⅱ-19>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법인의 GDP 비 세

부담이 높아진 주요한 원인은 외환 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개

선되었고, 동시에 비교  빠른 속도로 법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다. 법인세의 실효 세부담이 낮지 않다는 측면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근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여 히 높은 수 이다. 

한편, 소득에 한 소비지출 비율은 소득이 증 됨에 따라 감소

되므로, 소득층의 소득에 한 소비지출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높다. 따라서 과세 상이 범 하고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부가가

치세는 소득층의 소득을 더 큰 비율로 흡수한다. 다시 말하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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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품이나 사치품에 한 면세 는 차등세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역진 이다. 따라서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성 때문에 

일부 소비품목은 통상 과세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상에 미가공식료품과 수돗물 등 생활 필수품목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조세의 역진성을 감소시키기 한 조치이다.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캐나다 2.5 2.9 4.4 3.2 3.6 3.5 3.7

미국 2.4 2.9 2.6 2.0 2.5 3.0 3.3

호주 4.0 4.2 6.3 5.1 5.7 6.0 6.6

일본 6.5 4.3 3.7 3.4 3.7 4.2 4.7

한국 2.5 2.4 3.3 3.9 3.5 4.1 3.8

랑스 2.2 2.1 3.1 2.5 2.8 2.4 3.0

독일 1.7 1.0 1.8 1.3 1.6 1.7 2.1

국 3.6 2.8 3.6 2.8 2.8 3.4 4.0

OECD평균 2.6 2.8 3.7 3.3 3.4 3.7 3.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Ⅱ-19> 주요국의 GDP 비 법인세 비 의 국제비교

(단 : %)

재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  

약 17.7%로 우리나라의 표 세율 10%에 비하여 크게 높은 편이

다. OECD 국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

가는 캐나다 7%, 일본 5%, 스 스 7.6%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

는 반면, OECD 국가들의 부분은 표 세율과 그보다 낮은 경감

세율이 용되는 재화의 품목을 따로 두는 복수세율구조를 유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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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표 세율

(단 : %)

1976 1980 1984 1990 1994 1998 2000 2005 2007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 스

터키

국

-

18

18

-

-

15

20

11

-

-

20

12

10

18

20

-

-

-

17.7

-

8

-

18

16

-

-

22

17.6

13

-

-

25

15

10

18

20

-

-

-

23.46

-

15

-

20

19

-

-

22

18.6

14

-

-

23

18

12

19

20

-

-

-

23.46

-

15

-

20

19

22

18.6

14

18

25

22

23

19

3

12

10

18.5

12.5

20

17

12

23.46

-

10

15

-

20

20.5

 7

22

25

22

18.6

15

18

25

24.5

21

19

3

15

10

17.5

12.5

22

22

16

16

25

6.5

15

17.5

-

20

21

7

22

25

22

20.6

16

18

25

24.5

21

20

5

15

15

17.5

12.5

23

22

17

23

16

25

6.5

15

17.5

10

20

21

7

22

25

22

20.6

16

18

25

24.5

21

20

5

15

15

17.5

12.5

23

22

17

23

16

25

7.5

17

17.5

10

20

21

7

19

25

22

19.6

16

18

25

24.5

21

20

5

15

15

19

12.5

25

22

19

19

16

25

7.6

18

17.5

10

20

21

6

19

25

22

19.6

19

19

20

24.5

21

20

5

15

15

19

12.5

25

22

21

19

16

25

7.6

18

17.5

한  국 10 10 10 10 10 10 10 10 10

평  균 15.6 16.6 17.4 16.5 17.5 17.9 17.8 17.7 17.7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독일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있었던 6번의 세율 인상에서 모두 

1%p씩 진 으로 인상하 다. 1993년 1월 1일부로 14%에서 

15%로 인상(단, 경감세율은 7% 유지)하 는데, 이는 독일 통일의 

결과로 구 동독지역의 통합을 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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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부로 표 세율을 15%에서 16%

로 인상(단, 경감세율은 그 로 7% 수  유지)하 는데, 임 부

비용을 이고 이로 인한 재정수요를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것이 경기 회복과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

각이 우세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

면서 동시에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필수품 등에 하여 경

감세율을 용하여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에 처하 다. 그러나 

이로써 표 세율의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세율 경감세율

1968. 6.30 이 10 5

1968. 7. 1 이후 11 5.5

1978. 1. 1 이후 12 6

1979. 7. 1 이후 13 6.5

1983. 7. 1 이후 14 7

1993. 1. 1 이후 15 7

1998. 4. 1 이후 16 7

2007. 1. 1 이후 19 7

<표 Ⅱ-21> 독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변천

(단 : %)

한 독일은 2006년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하 다. 이로 인해 최근 

독일은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한편 재정의 건 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는 인구의 노령화와 소득

의 양극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한 세수 확

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국제 인 세제경쟁 측면에서 보면 

직 세 분야의 세율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이 1990년  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 을 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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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제도 변경, 복지병 문제 등

으로 인해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2003～2004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2만명의 고

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재정 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

수 증 를 목 으로 1978년에 일반소비세 도입을 검토하 으나, 

야당의 반 로 무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소비세(3%)가 도입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에 들어서 버블경제의 붕괴로 세수 감소 

 국채잔고의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와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 에 따라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 다. 

일본의 행 소비세율 5%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자민당 재정개 연구회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해 소비세율을 2010년 이후 매년 1%씩 단계 으로 인

상하여 2015년에 10%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등 

소비세율 인상에 해 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득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한 배려로 식료품 등에 한 세율은 

경감하는 방안도 명시하 다.

한 국은 부가가치세 표 세율을 2007년 기  재 17.5%

(경감세율 5%)를 용하고 있다. 국은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

입한 이래 표 세율의 변화가 2번 있었는데 변화의 폭은 매우 큰 

편이다. 1973년 도입 당시 12%와 8%의 복수의 표 세율을 도입

하 고, 1979년에 15%의 단일세율로 인상하 으며, 1991년에 

17.5%로 표 세율을 인상하 다. 한 부가가치세 도입 기부터 

서민생활에 해당하는 품목을 심으로 세율을 용하여 부가가

치세가 소득에 역진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 다. 국의 세

율 범 가 넓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인 부가가치세율이 8% 정도

로, 이는 EU국가들 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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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랑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도입 기에 20% 으나, 

그동안 소폭 인하와 인상과정을 거쳐 재 19.6%로 다소 인하되

었다. 랑스는 표 세율과 경감세율(2%, 5.5%)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경감세율 용 상을 확장하거나 이는 것이 더 정책 인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랑스 각계에서는 경감세율을 용받고자 

하는 요구를 꾸 히 하고 있다. 의약품 등 몇 가지 외 인 품목

에 한 특별세율(2%)과 해외 토와 코르시카 지역 등 특별지역

에 하여 배려하는 부가가치세 세율(5.5%)이 있다. 랑스는 생

필품, 식품, 출 물, 장애인용 물품 등에 하여 경감세율 5.5%를 

용하고 있다. 랑스는 1980년에서 1995년까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18.6%의 세율을 20.5%로 인상하 다. 당시의 세율 인상은 

재정 자를 이고 EU 시장 통합에 비하기 하여 세수를 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다. 그러나 당시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은 오히려 랑스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향을 끼쳐서 정책 으

로 실패하 다고 기록되고 있다. 한 랑스는 2000년에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20.6%

에서 1% 인하하여 19.6%로 부과하 다. 그러나 정책 시행결과를 

분석해 보면, 1%의 세율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

으로 드러났다.  

연도 표 세율

1970 23

1974 20

1980 18.6

1995 20.6

2000 19.6

<표 Ⅱ-22> 랑스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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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한 추가 인 재

정 확보를 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계획

안을 발표했으나, 국민부담 가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 다. 

그러나 2007년 부가가치세 세율을 6%로 인하하 으나, 이에 한 

반  주장도 제기되었다. 산층  소득층을 해서는 부가세 

신 소득세를 개편하여야 하고 부가세 세율 인하보다는 세율 

용품목의 확 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듯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하여 늘어나

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의 세율 인

상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 분야에서의 세율 인상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면

서 통 인 진과세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본에 해 율 단일과세함으로써 자본유출을 방

지하기 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경

쟁 추세에 따라 상 으로 부가가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의 

가  물가상승 문제, 소득역진성 측면에서 근해야 한다. 일반

으로 가계의 소득에 한 소비지출 비율은 소득이 증 됨에 따라 

감소되므로, 소득층의 소득에 한 소비지출 비율은 고소득층보

다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하면, 생필품이나 사치품에 한 면세 

는 차등세율이  없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역진 이다. 그리

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여도, 물가의 하방경직성,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해지는 반면, 세수 

감소를 래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랑스는 2000년에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20.6%에서 1% 인하하 으나, 정책 시행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1%의 세율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

으로 드러났다.



Ⅲ. 세목간 정 배분에 한 이론  논의

본 장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정 배분 련 이론  

기반에 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책  시사 을 

유도하고자 한다. 실의 조세제도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분류에 의거한 제도운용이 일반 이며, 이들 세목간 마치 정 

비율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논의하지만 실제로 이들 세목 간

의 정 비율에 한 이론  근거는 박약하고 그리 많이 연구되지

는 못하 다. 특히 소득, 소비 간의 정 비율에 한 연구는 최근

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심의 상이 되는 

이론논문의 결과로서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는 소득

과세와 소비과세 간의 정 비율의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

는데, 일정 진도를 달성하는 소득-소비세율은 무수히 많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 가지 연구들에서는 부문간 납세순응도가 

다를 경우, 이에 한 고려로 인해 정 소득  소비세율이 유일

하게 정의됨을 제시하고 있다(e.g., Boadway et al., 1994)  한 

지하경제(informal sector)의 존재로 인한 탈세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직 세와 간 세의 비  조정  과세 형평성에 한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문제에 한 고려를 

할 경우, 정 소득  소비세율이 유일하게 정의됨을 제시하는 

문헌이 최근 발 하고 있다(e.g., Naito, 1999). 능력에 추가 으로 

자산에 한 정보 악이 어려울 경우에도 정 소득  소비세율의 

최  결합이 유도될 여지가 있다(e.g., Cremer, 2003). 마지막으로 

Lee(2008)의 연구는 실업이 존재할 경우 소득  소비세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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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해 충실히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  배경  모형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완 경쟁  이상  시장 분석에서 나아가 어떠한 방식의 조세제도

의 운용이 우리나라 실의 조세체계에 합한지에 한 논의  

분석을 하려 한다. 결과 으로 에서 제기한 소득, 소비, 자산과

세 간의 정 결합은 곧 이상  완 경쟁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에만 의의가 있으므로 어떠한 요인이 요한지에 한 한 수

의 논의와 함께 필요한 범  내에서 정 결합의 구조에 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탈세  실업이 존재하는 경

우의 조세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셈인바, 기존의 조세체

계 정화의 이론 검토와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존재하는 보다 

실 인 상황으로 이들 모형을 개념 으로 확장하여 근한다. 

부문간 납세순응도의 차이나 실업과 같은 보다 실 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의 조세체계 정화에 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1. 직 세․간 세 간 비 에 한 논의

가. 논의의 기본 흐름

재정학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나 쉽사리 해결되지 못한 주제로서, 

직 세와 간 세의 비 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즉, 흔히 통용

되는 일반균형이론에 의거하여 직 세와 간 세의 비 에 해 논

의할 경우, 부분의 경우 직 세에 의해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

후생 극 화를 추구하되 가장 효율 인 방식으로 할 경우, 간 세

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거나 상당히 일반 인 경우 사라지고 마는 

상황이 일반 임을 많은 연구결과들은 지지하고 있다. 를 들어, 

직 세를 지나치게 진 으로 하지 않고 한 형태의 진성을 

도입하되, 최고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해 한계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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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유지할 경우 직 세에 의한 역할은 매우 한정 으로 변하게 

된다. 

1)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

이에 한 논의를 해, 이 분야에서 가장 요한 업 을 낸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재분배를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데 합의한 상황하에서 가장 효율 인 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 인 과제임을 보여 다. 그 다음 이러한 효율 인 재분

배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서, 비선형소득세제(non-linear 

income taxation)가 필요불가결함을 심도 있게 보여 다. 그 다음, 

이 상태하에서 과연 소비세제가 추가 으로 사회후생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해 논의한다. 결과 으로 소

비세제의 도입은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효용함

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반

드시 그러함을 보이고 있다. 즉, 재화간 소비자 선택에 결정  역

할을 하는 변수로서 한계 체율 MRS 을 들 수 있는데, 

본 MRS의 비율 값은 쉽게 말해 재화 1이 재화 2에 비해 얼마나 

더 실히 필요한지를 측정해 주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 볼 수 있

다. 그런데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본 지표가 여가의 수 에 따라  변동하지 않

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MRS 비

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여가의 수 , 즉 달리 보면 노동공 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공 을 진하는 장 도 없이 재화

시장에 왜곡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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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

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제의 역할이 여 히 존재한다. 사실 모든 재

화에 해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여가에 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

다. 이때에는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해서 일정률로 과세하

는 것이 가장 효율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에 한 과세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에만 논의를 국한하게 된다.

2) 비분리(Non-separable) 효용함수의 경우

에서와 달리,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 

하지 않을 경우, Corlette and Hague(1953)의 연구는 여가와 보완

성이 높은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간 으로 여가에 과세하게 되어 

효율성이 증진됨을 보이고 있다. 즉, 재화 1이 여가와 하게 보

완 인 재화라고 한다면, 재화 1에 한 과세로 인해 MRS 

 가 재화 1에 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여가에 

한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세

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과세의 효과가 존재한다. 어  보면 

본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효용함수의 특성상 

여가와 상당히 유사한 재화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 기 때문이다.

3) 실증분석 결과

한편,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여가와 재화 간의 보완성  체

성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문제는 과연 이처럼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일

반 인 효용함수의 경우에서도 소비세제의 구체  역할이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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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발  선택(self-selection)을 고려한 논의(Ⅰ)

1) 논의의 기본구조

Stiglitz의 1982년도 연구 이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자발  선택과정(self-selection mechanism)을 충분히 감안

한 재분배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재분배가 단순

히 소득을 어느 한 부류의 개인들에서 다른 부류의 개인들로 이

하는 문제 이상의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이다. 바로 개인의 특성, 

보다 정확히 말해서 보이지 않은 특성으로서의 유형(type)이 있을 

경우, 일반 으로 재분배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양호한 유형의 개

인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능력 유형

(high type)의 개인들은 많은 직 세 부담에 직면하게 되어 가

 노동공 을 임으로써 재분배정책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보다 문 으로 표 하자면, high type 개인들이 

능력 유형(low type) 개인들을 따라하게(mimic)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문에 재분배정책에는 분명한 한

계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세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high type 개인들이 low type 개인들

을 따라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재분배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

되므로, 이 경우 소비세제가 재분배정책에 소용되는 많은 비용을 

여주면서 사회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히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에 해서 Atkinson and Stiglitz 

(1976)의 연구가 다시 한 번 분명한 답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

히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소비세제에 의한 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재화간 소비자 선택에 결정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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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 있는데, 본 MRS의 비율은 쉽게 말해 재화 1이 

재화 2에 비해 얼마나 더 실히 필요한지를 측정해 주는지를 말

해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본 지표가 여가의 수 과 

무 하게 움직이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재화에 과세

함으로써 MRS 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여가의 수  는 노동공

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없게 된다. 바로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공 을 진하는 장 도 없이 재화시장에 

왜곡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도 ‘ 능력 유형(low type)’의 소득층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가 존재하여(즉, 소득수 과 특정 재화 간의 상

계가 존재), 이러한 재화에 해 소비세를 낮추어 주고 그 지 않

은 재화에는 소비세를 높일 경우 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유형에 한 비 칭  정보 하에서는 low type 개인들을 

따라하려는 ‘고능력 유형(high type)’은 이러한 조세변화에도 불구

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즉 low type을 따라함)할 경우 

자신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상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

히려 효용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재화를 소비하

기 해 근로를 더 늘려서 응하는 반면, 소득층의 경우 자신

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 하락에 따라 효용이 증가하여 소

득재분배에 한 필요성이 다소 어들게 되어 고소득층으로부터

의 소득재분배를 일 수 있게 된다. 즉, 고소득층은 소득세 이

을 게 해주기 때문에 이득인 동시에 가장 결정 인 사항으로서  

이 에 비해 “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방향으로 행 의 변화가 유

도”되므로 사회 으로 보아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와 같은 소비세제의 도입은 소비세제에서의 왜곡을 래하

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단일세제(uniform taxation)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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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일세제(non-uniform taxation)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

세제의 변화는 =0인 상황에서는 일계조건의 의미(first-order)에

서는 아무런 향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이계조건의 의미

(second-order)에서만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소비세

제의 도입을 통해 노동공 의 증가는 곧 일계(first-order)에서도 

양(+)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high type의 잠재  고소

득 근로자가 근로를 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효용의 하 문제, 

즉 달리 보자면 “재분배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후생 하 문

제”가 완화되는 결과가 유도된다. 

2) 시사점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근  최 조세이론은 결과 으로 소득

세제 자체로만 재분배를 달성할 수 없다는 시각에 한 이론  기

반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 소비세제의 문제는 탈세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도 최 조세

구조를 정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바로 소득세제의 경우 능력  소득보고의 

충실성에 해 ‘정보의 비 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가 존재하지만, 소비에 해서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가 노출

될 수밖에 없어 정보의 비 칭성 문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명제하에서는 최 소득세제의 구조를 논의한 후, 그 

다음 소비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다. 

먼 , 소득세제의 구조는 최고소득세율은 여 히 0으로 정하고, 신 

그 아래 세율은 양(+)으로 정함으로써 high type의 근로를 장려하

는 방향으로 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gh type의 근로는 

많이 축될 수밖에 없고 한 탈세의 경향도 high type뿐만 아

니라 low type도 균형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비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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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된다면, 이는 곧 low type 근로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

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효용 감소를 막기 해 low type 근로자

들의 노동공  증 가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때, low type 근

로자들을 따라하던 high type 근로자들의 경우, 과거와 같이 따라

할 경우, 구매력의 감소로 오히려 효용의 하락을 낳게 되므로 근

로를 증가시켜서 사회 체 으로 보아, 효율 이고 토 효율

인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자산과세에 적용

이러한 논의를 자산과세에 해서도 용해 볼 수 있다. 기본

으로 동일한 재화의 미래의 소비를 각각 독립  재화로 취 해 보

자. 이 때 소비세제란 곧 기간 간 재화의 상 가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이자소득에 한 과세

를 의미하는 것이다. 를 들어, John Stuart Mill을 포함한 기존

의 많은 학자들은 왜 근면하고 약하는 삶의 방식을 장려하지 않

고 징벌하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Atkinson 

and Stiglitz의 최 과세제도에 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재분배

에 한 욕구가 있더라도 노동에 한 한 과세를 통해 재분배

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자본에 한 과세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기간 간 상

가격 구조를 왜곡하면서 달성하는 재분배 이득은 일반 인 효용함

수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소득

능력에 있어서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 실에서 자산만을 가지고 생활

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노동에 한 소득과세만으로 형평하고도 

효율 인 조세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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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  선택과정에서의 논의(Ⅱ): 최근의 논의

 하나의 련된 논의로서, Naito(1999)의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용하고 있는 고정한계비용

(constant marginal cost of production) 가정에 해 완화함으로

써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효용함수하에서도 새로운 결

과를 유도해 내고 있다. 즉, 두 가지 재화가 존재하고 한 재화는 

숙련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재화는 고숙련근로자를 심

으로 사용하는 재화라 하자. 여기서 정부가 운 하는 공기업을 통

해 숙련근로자를 보다 많이 고용하 다고 하자. 이때 노동시장

에서는 숙련근로자 임 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숙련자의 

임 은 상 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기존에 숙련근

로자를 따라 하던 고숙련근로자는 자신의 임 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 숙련근로자를 따라 하는 경우 후생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되어 차라리 노동공 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후생을 증

진하게 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행 의 변화는 곧 사회 으

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공 을 제고하게 되어 효율 이게 되

고, 동시에 재분배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게 되어 사회 체

으로도 토 개선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논의를 소비세제에 용할 수 있다. 즉, 고숙련근로자를 주로 

고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소비세를 보다 높게 과세할 경우, 하버

거 모형의 논의를 따라 분석해 보면 숙련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 고숙련근로자를 주로 하는 재화에 비해 증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숙련근로자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므로 숙련노

동의 임 이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에서 논의한 로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 을 보다 상승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보다 상승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된다. 

이처럼 기본  정보의 비 칭성 문제에 추가 으로 효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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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함수에서의 실성  일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할 경우, 

정 소득  소비세율이 유일하게 정의됨을 제시하는 문헌이 최

근 발 하고 있다(e.g., Naito, 1999). 

아래에서는 련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  효용함

수가 재화소비와 여가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기 

때문에 여가를 제외하고 개인 가 소비재 1과 2에 한 소비를 

주어진 산 를 이용하여 정하는 부분 문제(subquality maximization 

problem)를 먼  풀어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에 소비재 2에 해

서 과세가 된다면 이는 곧 소비세제에서의 단일성(uniformity)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식 (3.1)로 표 이 된다.

 ≡ 

′′ 


 
                            (3,1)

           

subject to  
   

 ≤ 

재화 1의 생산과 재화 2의 생산은 각각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을 서로 다른 비율로 고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3.2)

단, 1차동차 생산함수이므로 생산요소의 가격과 재화가격 간에 

비용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련을 맺게 된다. 

 

                           (3.3)

재화 1과 2에 해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수요는 산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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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의 가격에 한 편미분 값의 곱으로 표 된다.


  

 
, 

  

 
(=1,2)      (3.4)

개인의 효용함수는 재화에 한 간 효용함수 부분 와 여가수

요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진 일종의 간 효용   함수로 표 이 

되는데, 숙련노동의 경우 비숙련노동처럼 행동함으로써 재분배문

제를 회피하는 도덕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센

티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    

               (3.5)

마찬가지로, 비숙련노동의 경우 숙련노동처럼 행동하지 못하도

록 하는 인센티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 

              (3.6)

다음으로, 정부 산제약식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 모두의 합이 

지출 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          (3.7)

정부부문의 생산 한 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의 고용으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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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주어진 정부부문의 생산량에 한 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의 정

부부문에 의한 고용수요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 

 


             (3.9)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숙련  비숙련노동의 공 은 아래와 

같이 모두 완 고용이 이루어진다.

   
  

  
 ,    

  
  

                (3.10)

각각의 생산된 재화는 숙련  비숙련노동에 의해 소비되는데, 

통상수요(Marshallian demand)함수로 표 될 수 있다.

  
  

 ,   
  

 ≡      (3.11)

각각의 재화에 한 수요의 합은 곧 로 표 이 가능하다.

                          (3.12)

이는 달리 다음과 같이 표 될 수도 있다.

        
  

          (3.13)

이러한 모든 들을 감안하여 정부의 사회후생 극 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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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볼 수 있는데, 이를 ‘ 심  로그램(Main program)’이라 명

하기로 한다. 아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숙련근로자의 효용을 

다음과 같은 제약하에서 극 화하는 것이다. 즉, (i) 숙련근로자

들의 효용을 최소한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ii) 숙련근로자가 

숙련근로자를 따라하지 않고, 동시에 숙련근로자가 숙련근로자

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 를 제공하면서, (iii) 정부 산제

약식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최 화 모형식(Main Program)

max  ∙  

  

subject to:

 ∙   ≥  ,             (MUC)

 ∙   ≥  ∙  ∙    (ICS)

 ∙   ≥  ∙  ∙
 

,  (ICU)

 ∙
 ∙

 ∙  

∙  ≥    
  ∙


  ∙               (BC)

where

∙    ∙ ∙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후생함수는 곧 숙련근로자의 후생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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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으로 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숙련근로자들의 후

생을 일정 수 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면, 이는 곧 토 개선이 되는 자원배분이기 때문이다.

≡ ∙   

재화 2에 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곧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 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상승

하는 토 개선이 되는 자원배분이 된다는 것을 아래 식은 입증

하고 있다. 



    =

ℒ
                                    (3.14)  

         
 

  
 

 

             

             

        
  

∆

여기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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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Atkinson-Stiglitz의 분석에서처럼, 생산의 한계비용이 고

정된 경우, 재화 2에 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숙련근로

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 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

을 상승하는 토 개선이 불가능함을 아래 식은 보여 다.



                                             (3.15)

그러나 Atkinson-Stiglitz의 분석과 달리, 생산의 한계비용이 

변화하는 일반 인 경우, 재화 2에 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

은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 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

로자들의 후생을 상승하는 토 개선이 가능함을 아래 식은 보

여 다. 즉, 재분배가 일반 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곧, 숙련노동이 

숙련노동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 반 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는 곧      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1) 재분배 고려:      

이때는 곧 비단일(non-uniform) 소비세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소비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비숙

련근로자의 효용을 해치지 않고 숙련근로자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유도된다는 이다.

  

 

    

 ′                          (3.16)

본 논의를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다소 기존의 논의와 

다른 결과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운 하는 공기업을 

통해 숙련근로자를 보다 많이 고용하 다고 하자. 이때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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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숙련근로자 임 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숙련자

의 임 은 상 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기존에 숙련

근로자를 따라하던 고숙련근로자는 자신의 임 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 숙련근로자를 따라 하는 경우 후생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되어 차라리 노동공 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후생을 증

진하게 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행 의 변화는 곧 사회 으

로 부족한 노동공 을 제고하게 되어 효율 이게 되고, 동시에 재

분배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게 되어 사회 체 으로도 토 

개선의 재분배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기업을 통해 생산부문에서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 ’인 결과에 해당한다. 즉, 기존의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결과와 매우 배치되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  정보의 비 칭성 문제에 추가 으로 효용함수 는 생산함

수에서의 실성  일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정 소득  

소비세율의 구조가 특수한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은 기억

할 만한 결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체 으로 정리해 보자면, 요한 건

은 효율  재분배를 해 소비세제가 그 역할을 제 로 할 수 있

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큰 강도로 나타나는가가 요하다. 만약에 본 논의에서 개한 상

황이 거의 외 으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답은 소비세제 는 

자산과세는 재분배를 효율 으로 시행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표면 으로 마치 소득층을 배려하

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결과 으로 소득세제를 제 로 운 하

는 것과 내용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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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논의

1) 실업보험제도가 존재하는 노동시장 여건의 고려

지 까지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정 배분의 모색을 해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정 배분 련 이론의 서베이를 하

다. 이러한 논의의 일반 인 특징은 시장의 여건을 표 인 경쟁

 시장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정보의 

비 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여건이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 

계약(contract)을 통한 계가 설정되기도 한다. 즉, 이 경우 실업

이 비자발 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존재

할지라도, 인력의 고용에서 비효율성이 사후 으로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실업보험제도가 사실상 조세정책과 독립 으로 운

되는 일반 인 경우에서는 소득세제만에 의해서 경제를 운 할 경

우, 사 -사후 으로 노동공 을 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통상 으로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경

우, 실업보험제도에 의존하던 근로자들의 후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공 의 강도를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여 도덕  해이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  재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Lee(2008)에서 정리된 련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

고자 한다. 먼  효용함수가 재화소비와 여가 간에 약분리가능

(weakly separable)하기 때문에 여가를 제외하고 개인 I가 소비재 

1과 2에 한 소비를 주어진 산 를 이용하여 정하는 부분 문

제(subquality maximization problem)를 먼  풀어 보아도 무방

하다. 만약에 소비재 1과 소비재 2에 해서 차별화된 세율로 과

세가 된다면 이는 곧 소비세제에서의 단일성(uniformity)을 벗어

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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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각의 고용상태  실업상태에서 주어진 산을 이용하여 

소비재수요를 결정하는 모형에 해당한다.

2단계 문제(Second-stage problem)

State1: 





     

   (3.17)

Stage2:







            (3.18)

다음은 소비재수요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정보의 비 칭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노력수 (effort)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를 묘사하는 식에 해당한다.



 

      (3.19)

이로부터 일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3.20)

본 수식은 곧 노력수 이 내생 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보다 구체 으로 재정변수인 실업보험 여 수   소비-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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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산함수가 노력수 의 일차함수인 경우 즉,    , 생산

가능곡선을 기술해 주고 있다. 이는 해고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노

력수 만이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어 재화  공공재의 생산에 기

여하게 됨을 보여 다. 

    

     
 (3.21)

이러한 거시  계는 미시 으로 개별기업의 이윤극 화 행

로부터 유도된다. 보다 구체 으로, 이윤함수는 생산에 투입된 근

로자들에게 임  를 주되, 감독의 강도(monitoring intensity)인 

에 한 단 당 비용으로 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개

인의 노력수 의 결정요인을 잘 악한 후 임 수  와 감독

(monitoring)의 수  를 정함으로써 이윤 극 화를 꾀하게 된다. 



                             (3.22)

   

이로부터 두 가지 일계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                         (3.23)

                 

  ∙              

의 두식을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모니터링 련 함수를 암묵

으로 악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많은 기업이 존재하므로 경쟁  시장에서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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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화의 결과 (0) 이윤이 유도되게 된다.

  

                                     (3.24)

이와 함께 정부의 조세수입이 곧 재정지출과 일치되게 되는 수

에서 균형이 유도되게 된다.























   (3.25)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사회후생 극 화 문제는 

동일한 개인(representative individual)에 해 사 으로 Von 

Neumann Utility를 극 화하는 것과 동일한데, 단 세 가지 제약인 

(i) 정부의 산제약, (ii) 시장균형 제약, 즉 (0)이윤 제약, (iii) 

인센티  조건에 한 제약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GBC)

    (MEC)           

   (IC+PMC)             (3.27)

where    







이 문제에서 정부는 소비  소득세율을 히 정함으로써 궁

극 으로 민간부문에서 기업이 정하게 될 임   감독(monitoring) 

강도, 그리고 개인이 정하게 될 노력수 까지 정수 으로 정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문제에 해서 소비세율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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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기서 소비세율은 단일

(uniform)한 형태를 지니게 됨을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 에서 소비세율  소득세율 간의 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바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율을 정규화

(normalization) 작업을 통해 제거하게 되면 결과 으로 두 가지 

상태, 구직상태  실업상태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황에 한 세율

을 얻게 되고, 동시에 소비세율은 각 상태별로 단일(uniform)한 

형태를 지니게 되므로 사실상 두 가지 상태에 따른 정확한 세율을 

악하게 되고, 정규화 이 의 계를 이용하면 소득세율 한 유

일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    ′ 

  





  








 (GBC)

 (MEC)  

′ ′ (IC+PMC)                    (3.28)

where ′   ′  ′         

그 다음, 이와 같이 문제를 정의한 후, 몇 가지 실  가정을 

모형에 추가하게 되는데, 구체 으로 감독(monitoring)함수가 일

반 인 조건을 충족하고, 소비세제가 역진 인 경우, 그리고 마지

막으로 노력수 과 감독(monitoring)수 이 상호 역으로 계를 

갖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 다음, 환류(feedback)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일차  효과(partial effect)를 압도하지 않는 경우

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가 보다 실 으로 흥미롭다는 제하에서(즉,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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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 case로 명함), 과연 어떠한 결론이 유도되는지를 살펴보자

면 첫째, 실업보험 수혜액의 상승은 곧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본 

모형의 기본 제를 충족시키게 된다.

 







 



                               (3.29)

다음으로 소비세제는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 


 

≤ 


 ≤                           (3.30)

단, 여기서 추가 으로 늘어난 소비세 수입분은 실업보험 여액 

인상 는 소득세율 감소에 사용되지는 않는 제하에서 유도된 

결과이다.

보다 실성을 도입하여 추가 으로 소비세 수입이 소득세율을 

낮추는 소  revenue recycling의 경우에서는 에서 보다 더 강

한 결론이 유도되는바, 실업률이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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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1)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수 복지국가들을 심으로 높

은 소비세율이 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논의에 해 복

지국가들이 많은 재정지출을 요하고,  그러기 해 소득세제뿐

만 아니라 소비세제가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단, 본 문제에 해 왜 소득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

지 않고 소비세를 추가 으로 강화하는가에 한 답은 기존의 문

헌에 따르면 매우 박약하다. 혹자는 정치 으로 소득세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문제 한 소비세를 강화하

는 신 소득세제를 모든 계층에 해 동일한 수  인상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근간에는 복지국가들에서처럼 비자발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동시에 복지제도가 조세제도와 독립 으로 

운 되는 상황하에서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실업자들의 구

매력을 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도덕  해이 문제가 심각

해지는 상을 막게 되는 인센티 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와 상당히 부합하는 실증분석 결과도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 논의의 요약

지 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소비세제에 한 이해가 차 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소비세제의 독립  역할에 해 회

의  시각을 보이다가 최근에 올수록 재정학 문헌에서는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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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후생을 극 화하

는 재분배 련 정책수단으로서 소득세만에 을 두던 과거와 달

리, 한계생산비용에서의 변화를 허용하는 일종의 하버거 모형에서

는 소비세제의 역할이 정보의 비 칭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기존 문헌에서 인정하기에 

이르 다. 련된 맥락에서 복지제도에 의해 근로의욕이 과도하게 

하된 경우, 소비세제가 근로의욕 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보 다. 즉, 이러한 논 은 곧 역선택  도덕  해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단 여하에 따라 소비세제의 역할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외환 기 이후 지속 으로 경제  험이 증가하고 

소득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에 해 이견

이 없으리라 본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 문제의 악화를 

막고자 복지제도가 팽창한 것 한 사실이다. 이러한 에서 역

선택  도덕  해이 등의 정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에 한 단에 기 하여 소비세제의 역

할을 강조 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단기

이 아닌 장기  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단된다. 

2. 탈세와 최 조세체계

본 에서는 탈세의 여부가 정 조세체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악하기 쉽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납세자는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 업자의 경우 탈세의 비율이 상당

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탈세가 존재한다면 탈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명목세율이 

하다 하더라도 탈세를 고려한 이후의 실효세율은 하지 않을 



78

수 있다. 특히 자 업자의 소득 악에 문제가 있다면, 탈세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의 비율이 하다 하더라

도 탈세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탈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

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모형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재화만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한다. 

한 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의 기업이 이 재화를 생산한다

고 가정한다6). 단순모형에서는 이 기업의 자본량이  로 고정되

어 있다고 가정하며, 기업의 자본량이 내생 으로 결정되는 경우

에 해서는 다음 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기업의 노동고용량이 일 때 이 기업은 생산함수 

 에 의해 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이자율을  , 

재화의 가격을 , 그리고 노동자의 임 을 로 나타내면, 이윤을 

최 화하는 이 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3.32)

그리고 이윤을 최 화하기 한 일계조건은 이 문제의 목 함수

를 자본량과 노동량에 하여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33)

  ⋅
 

                                   (3.34)

6) 기업의 수가 하나가 아니고 다수라 하더라도 그 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본 연구의 방법을 그 로 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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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 인 생산함수에 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

에서는 생산함수가    ⋅ ⋅  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는 생산성을 나타내

는 지표로서 가 크면 단  투입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 는 자본과 노동의 상 인 생산성의 크기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 이다. 생산함수가 와 같다면 이윤을 최

화하기 한 의 일계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3.35)

   ⋅⋅⋅

                            (3.36)

체 소비자의 집합을 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자7). 소

비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임 을 받거나 는 자체 으로 생산 활

동을 할 수 있는데, 자의 경우에는 임  을 받고 후자의 경우

에는 ∈ 의 확률로 만큼을 생산하거나 는  의 확

률로 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자체 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의 확률로 ⋅의 소득을 그리고  의 확

률로 ⋅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한   라고 가정을 하며, 

식 (3.37)도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   ⋅≥ ≡  ⋅⋅
 



         (3.37)

7) 은 충분히 큰 수라고 가정한다. 주6)에서 이 가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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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 업의 평균 생산성이 매우 낮아 

모든 소비자들이 자체 으로 생산하기보다는 기업에 고용되는 모

서리의 해가 발생하게 된다. (3.37)은 이러한 모서리 해를 방지하

기 한 가정이다.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에 하여 살펴보자. 일반 으로 소비자들

의 효용은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하

지만 재화가 하나뿐인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재화 신에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효용을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소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험에 

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험에 해 상이한 태도를 갖는다고 가정하며 험에 한 태도

가  ∈ 인 소비자의 효용은 함수   으로 표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인 소비자는 험 립 인 소비자이

며, 가 작아질수록 험을 보다 기피하는 소비자이다. 그리고 

는 의 구간에서 확률 도함수 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고 가

정한다8).

이제 험에 한 태도가 인 소비자의 선택에 해 살펴보자. 

만약 임 이 라면 이 소비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 기 효용

은 이다. 한 이 소비자가 자체 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 기

효용은 ⋅⋅
   ⋅⋅

이다. 소비자는 임 으로

부터의 기 효용과 자체 으로 생산하는 경우의 기 효용을 비교

하여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이제 을 임 이 로 주어졌을 때 취업을 하나 자체 으로 

8) 확률 도함수  는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등의 일반 인 조건을 만족

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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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나 무차별한 소비자들의 험에 한 태도로 정의하자. 그

러면  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
   ⋅⋅






                 (3.38)

식 (3.38)의 좌변은 에 한 연속인 증가함수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듯이 균형에서는 ≤  이므로, 식 (3.37)에 의해 

  인 경우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한 균형에서는 

   이므로 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임  에서 식 (3.38)

을 만족하는 는 유일하게 존재하여 가 잘 정의된다9).

조세제도가 없고 임 이 로 주어져 있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험에 한 태도 가 이 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기업에 

고용될지 는 자체 으로 생산할지가 결정된다. 만약   이

라면 ⋅⋅
   ⋅⋅

  이어서 자체 으로 생

산을 하기보다는 기업에 취업을 한다. 반 로   인 경우에 

해당 소비자는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체 으로 생산을 한다. 

한 노동자의 비율과 자 업자의 비율도 에 의해 결정되어, 

자 업자의 비율은  이고, 노동자의 비율은  

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해 재화의 가격을 1로 규격화하기로 하자. 

즉,  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노동시장의 청산조건은 

9) 물론 엄 하게 말하면 소비자의 수가 무한하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없다. 편의를 해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크다는 

만 지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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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9)

이 된다. 앞서 ≡  ⋅⋅
 



로 정의하 으므로 식

(3.36)과 (3.39)로부터 다음의 균형조건을 얻을 수 있다.

  ⋅
 

                               (3.40)

이 식은 임  만의 함수이므로 이 식으로부터 임 이 결정되

며, 여기서 결정된 임 수 에서 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해 기업에 취업할지 는 자체

으로 생산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되는 을 먼  정

하고 나서 임 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3.40)을 

(3.38)에 입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                   (3.41)

식 (3.38)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식 (3.41)을 만족하는 가 유일

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험에 한 태도가 보다 작으면 기업에 

취업을 하고 반 로 보다 크면 자체 으로 생산을 한다. 그 결과로 

노동자의 비율과 자 업자의 비율은 각각  와   이다. 

한 노동량이 결정되면 임 도   ⋅ 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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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모형에서의 최적조세체계: 탈세가 없는 경우

여기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최 조세체계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뒤에서 이용하기 해 경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득의 

최 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 소비자들이 험에 한 태도

가 주어진 보다 작은지 는 큰지에 따라서, 작으면 노동자를 그

리고 크면 자 업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소비자의 평균소득을 

계산해 보자. 이때 노동자의 비율은  이 되고 자 업자의 비

율은   이 된다. 그리고 자 업자들은 의 확률로 의 

소득을 그리고 의 확률로 의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임

은   ⋅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평균소득은 

 ⋅   ⋅ ⋅  ⋅ 
 이다. 

이 평균소득을 극 화하는 를 구해보자. 의 평균소득을 극

화하는 가 만족해야 하는 일계조건은

⋅   ⋅   ⋅⋅
              (3.42)

이다. 이 식의 좌변은 에 해 상수함수이며 우변은 연속인 감소

함수이다. 그리고   일 때 좌변이 우변보다 크고 가 충분히 

작다면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조건을 만족하는 는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값을 라고 

하고 이때의 평균소득을 로 나타내기로 하자. 즉, 

  ⋅   ⋅ ⋅ 
 ⋅    (3.43)

 

이다. 그리고 에서 의 평균소득을 극 화하기 한 이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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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0). 실제로 모형에서의 

평균소득은 자 업자의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가 본 모형에

서 생산 가능한 최 의 평균소득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1).

우선 와 을 비교하여 보자. 식 (3.41)과 식 (3.42)의 비교를 

하여 뒤 식의 양변을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이 그림을 통해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

과로        이어서 평균소득을 최 화하는 자

업자의 비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 업자의 비율보다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  

수 에서 자 업자의 평균소득은 임 보다 높으나 자 업자의 경

우 소득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자 업자의 수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자 업자의 수를 조  늘리면 우선 자 업자의 평균

소득과 임 의 격차만큼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한 내생

으로 결정되는 임 수  역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소득

을 최 화하기 해서는 자 업자의 비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

것보다 높아야 한다.

이제 조세제도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소

득세와 소비세라는 두 세목만을 고려하고 있다. 먼  정부는 자신이 

악하고 있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로 거둬들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율을 달리할 수도 

있고 같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인 소비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이 라면 이 소비자의 체 소득세액은 ⋅이다.

10) 에서 식 (3.42)가 성립하므로 이계조건은   ⋅ ⋅⋅ ⋅    

이며 이 식이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 근로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  가 자연수가 아니어서 

자 업자의 수는 이보다 작은 최 의 자연수이거나 는 이보다 큰 최

소의 자연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하여 근로자의 수

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여 ⋅  가 자연수라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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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의 경우

⋅
⋅





   




⋅ ⋅

⋅

⋅⋅ 



한 정부는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소비세로 거둬들일 수도 있

는데, 소비세의 경우에는 실을 반 하여 소비세율이 일정한 경

우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소비자의 소비량이 이

고 소비세율이 라면 소비세액은 ⋅이 된다12). 그리고  축이

나 자본의 축 을 고려하지 않는 본 에서 소득이 인 소비자는 

모든 소득을 소비에 충당하여 소비세액은 ⋅이다13).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해 정부는 거둬들인 세수를 

모두 소비자에게 동일한 액수만큼 돌려 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산제약은 소득세액과 소비세액을 합한 액이 0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12) 앞서 재화의 가격을 1로 규격화하 으므로 소비액은 소비량과 동일하다.

13) 소비량에 따라 소비세율이 다른 경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본 인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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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나의 소득세 제도를 설계하고 나서 그 소득세 제도 하나

만으로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소비자

들의 소득이   ∈이라고 하자. 소비자의 소득세액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결정된다. 먼  각 소비자에 하여 소득이 을 

과하는 부분을 계산한다.  즉,  소득이 인 소비자의 경우 

    이다. 둘째로  

⋅
∈
  을 계산한다. 마지

막으로 소비자의 소득세액은 이 두 값을 합하여 결정한다. 즉, 

    이다.

이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소비자의 세  소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의 세후 소득은 동일하여 총소득이  일 때 각 소비

자의 세후 소득은 

이다. 실제로 소비세 없이 소득세  만이

시행되면 모든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은 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소득세  가 시행된다고 하고 이때의 노동자의 비율을 

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은 

⋅⋅⋅⋅
이다. 이 세후소득은     

일 때 최 이고     이면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이면 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라면, 재 자 업자인 소비자가 노

동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세후소득을 높일 수 있다. 반 로 

    라면, 재 노동자인 소비자가 자 업자로 옮겨감으로써 

자신의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며, 소비

자들의 세후 소득은 이다.

한  의 정의에 의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총소득세수가 0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사회 인 최 에 한 논의를 해 사회후생함수에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후생함수는 소비자의 소득수 이 주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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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사회의 후생수 을 결정하는 함수  ℝ→ℝ이다. 이 

함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 이   ∈ 일 때 사회의 후생수

이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사회후생함수 에서 효율성과 이  원칙

이라는 두 성질을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선, 효율성은 다른 소비자의 소득수 이 동일한 채 한 소비자의 

소득수 이 증가하면 사회후생수 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Efficiency): 모든 ′∈ℝ와 ∈에 하여, 만약 

  
′이고  \   \′ 이면    

′ 이다14).

둘째로 이  원칙은 다른 모든 소비자들의 소득수 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득이 높은 소비자에게서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로 

작은 액수의 소득을 이 하는 것을 사회 으로 바람직하게 평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Transfer Principle): 모든 ′∈ℝ , ∈ , 그리고 

∈ℝ에 하여, 만약     
′ ≥ ′    이고 

 \    \ ′ 이면    ′ 이다.

효율성과 이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들 사회후생함수의 집합을 로 나타내기로 하자15).

14) \은  ∈\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15) 물론 완 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과 같이 일반 인 효

용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성질들도 추가 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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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1: 소득세  는 사회 인 최 을 달성한다.

(증명) ∈라고 하고, 소득세  에서의 세후 소득을    ∈
라고 하자. 그러면 앞서 보 듯이 모든 ∈에 하여   

이

다. 이제 어떤 자원 배분을   ∈라고 하자. 

먼  모든 소비자들이 
∈
의 소득을 갖는 자원배분을 라고 

하자. 그러면 이  원칙을 반복 으로 용함으로써  

임을 보일 수 있다. 한 가 사회가 생산 가능한 최 의 평균소

득이므로  ≥
∈
이다.  효율성을 반복 으로 용함으로써 

 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다. 

경제 내에는 험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 1은 만약 소득세를 

히 설계하면 이 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한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분배와 련하여 정리 1은 

험이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유일한 원천인 경우에는 한 

소득세 제도를 통해 이 험을 사회화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는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3) 탈세가 있는 경제에서의 최적조세제도

하지만 탈세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먼

 소득세제만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 

탈세의 수 이 충분히 높으면 어떠한 소득세로도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서 소비세를 도입하여 차선(second-best)의 의미에서 정

한 조세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가령 탈세의 수 이 충분히 높으

면 이러한 차선의 경제에서는 최 인 조세구조에서 소비세율이 양

(+)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한, 탈세의 수 이 충분히 높으면 탈세

의 수 이 높을수록 이러한 차선의 경제에서 정한 조세구조에서 

소비세율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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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와 소비세의 정 배분 수 에 한 논의

에서 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 세목간 과세비율이 

한지 는 그 지 않은지에 한 평가가 그리 직 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어도 실 으로 변화의 방향이 어떠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한 정성  진단은 가능하다고 본다. 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으

며, 이러한 제도의 강화가 조세제도와는 사실상 거의 독립 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앞서 1 의 연구결과가 잘 부합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강화된

다면, 1 의 이론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세제의 상 자체가 보

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제는 어도 더 이상 강화하는 것

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외환 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소득세제의 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제도  공 부조제도의 속한 팽창 그리고 이를 

조달하기 해 소득세제상의 증가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이는 결과 으로 사회보험 수혜자들의 노동공 의 강도를 해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공 부조제도 련 재정의 조달은 일정 부분 소비세제를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와 수증의 확 에 따른 세원 투명성의 강

화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아직 신용카드와  

수증의 확 에 따라 탈세가 어들었다는 직 인 보고는 없지

만, 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Atkinson and Stiglitz의 논의는 기본 으로 조세체계를 운용

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소득세제를 통해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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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때문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동시에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비용 의 하나가 탈세와 련이 있다. 앞서

의 논의는 탈세가 많은 경제에서는 소득세제만을 통해서는 최선

(first-best)의 의미나 는 차선(second-best)의 의미에서의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없으며 차선의 의미에서 사회 인 최 을 

달성하기 해서는 소비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탈세가 

늘어나면 상 으로 소비세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반 로 탈세가 감소하면 상 으로 소비세제에 덜 의존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 두 논의는 최  조세체계에 해 다른 방향의 해답을 

주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

는지 명확히 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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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국제 융 기 등에 따라 성장  

고용이 정체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반  효율성 강화를 한 성

장친화  조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새정부의 출범 이후 이러한 조세체계의 효율화를 한 세제개편은 

지속 인 성장잠재력 확충의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이슈로 부각되

고 있다. 더욱이 외 으로는 개방화의 진 에 따라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원활해지고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내 으로는 출산․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나 통

일  안보 련 재정부담 증가 등 많은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그 세부담이 

진 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행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감면

으로 인한 시장왜곡의 축소와 조세체계 반의 효율 증진과 안정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지속 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세

제개편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

존의 소득세제 개편과 결합한 소비세제로의 이행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본  세제개 (fundamental tax 

reform)’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세제구조 선진화를 한 이

론  토 로서 향후 장기 세제개 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

다16).

16) 비교  장기 인 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근본  조세개 안들은 

궁극 으로 자본공 의 동태  왜곡 방지와 성장잠재력 유지에 유리한 

소비과세를 논의의 심에 두는 일종의 ‘변형된 부가가치세제’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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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개방화에 따른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완화, 세목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용, 그리고 

소비과세 비 의 확 라는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통하여 조세체

계 반의 효율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미국이나 유럽의 평

률세제(flat tax) 논의와 각종 련 분석(Auerbach 2005 등)에 따

르면 조세의 높은 최고세율이나 진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단순

하고 넓은 과세기반에 의존하는 평률세제의 추구가 조세의 자원배

분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  효율성(efficiency)을 극 화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세에 한 세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심으

로 하는 소비세제 강화의 움직임은 최근 일부 국가를 심으로 주

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국이 법인세율을 행 30%에서 

28%로, 그리고 독일이 행 38.6%에서 약 30% 정도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업계는 이에 해 환 하는 분 기로, 더욱 

나아가 보다 폭 인 추가 인하 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폭 인 법인세 인하는 동시에 기업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산층  소득층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정

책  목 에 따라 신 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 도 많이 존재한다. 

가령 <표 Ⅳ-1>에서와 같이 OECD(2008)의 조세와 경제  효

과의 상 계(tax matrix)에 따르면 법인세의 인상은 자본 축

을 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  향을 끼치는 반면,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행에 한 것으로, 체로 Hall and Rabushka(1995)의 평률세제형 부

가가치세제나 Bradford(2005)의 X-tax형 부가가치세제에 기 하고 있

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flat tax는 일종의 two-part로 변형된 부가가치

세제로 볼 수 있는데, 가계 단계에서 노동 련 소득과세하고 기업 단

계에서 비노동 부가가치를 평률과세한다. 일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는 기업 단계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부가가

치세와 flat tax는 총세수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일 수 있으며, 단지 어

떻게 세 을 징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김승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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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율 용은 노동요소 공 과 인 자본 형성을 해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  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증세는 일반

으로 형평성 제고에는 정  향을  수 있으나, 소비세의 

증세는 체로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향이 부정 이다17).

한편, 행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세

율 조정이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

능의 보완에는 근본 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오히려 소득

층  취약계층을 한 ‘선별 이고 직 인 정부 재정지원

(targeted benefit system) 로그램 확 ’가 소득분배의 형평성

(equity) 제고에 보다 효과 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OECD나 EU Directive 등에서도 사회  형평성 제고를 

해서는 세입측면의 ‘사 인 세율 조정(ex ante mitigation)’보

다는 ‘사후 인 재정지원  직  보조(ex post compensation) 

등의 재정지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

다(OECD 2001, IMF 2001, EU EEA 2005).  특히 세율 조정 등 

세입측면의 역진 인 세제개편은 세출측면에서의 ‘소득분배- 립

(distribution-neutral)’인 산운용 방안과의 효과 인 연계가 

매우 요하다. 이러한 경우 한 세수의 운용을 통하여 취약계

층에 한 소득재분배 련 재정지출의 소득보 효과를 높일 경

우, 감세에 따른 기존 조세체계의 효율 개선의 효과는 더욱 

커져 궁극 으로 분배구조 향상이라는 정  귀착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17) 그러나 주성(2006)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한 소  ‘ 진소득과세’ 

심의 논의는 부분의 개도국 실정과는 거리가 멀고, 선진국의 경우

도 1980년  세제개  이후에는 그 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세수비 이 낮고, 세율 진도도 완만하

며, 과세베이스가 소한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  진과세 논의의 

합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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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직 세 분야에서 국제 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부양을 목 으로 법인세율을 

2002년 1%p, 2005년 2%p 인하한 바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5%p의 추가  인하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율의 인하 계획은 향후 기타 세제개편(소비세 등)에 따른 추가 인 

재원 확보 마련에 한 충분한 검토도 동시에 필요로 할 수 있다. 

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조치

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최근의 환경 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

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보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세제개편 조치에 있어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와 같은 정책  차원의 목표에 한 배려가 더욱 요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부담의 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

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동시에, 세부담의 사회  형평성 제

고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한 정책  역할에 한 균형 있는 근

과 면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나라의 주

요 세목별로 행 조세체계 개편의 경제  성과를 조세원칙에서 

흔히 논의되는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

고, 그 장단 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최근 성장동력의 

확보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한 세목별 감세논쟁을 감안하여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에 한 정책  시사 을 살펴본다.

1. 효율성 측면

일반 으로 조세체계에 한 정화 방향에 한 논의의 핵심은 

세목별 세부담 변화가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여 

세목별로 비교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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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한 단  증가시킬 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는 경제주체가 감수해야 할 사회  

과부담(excess burden)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데, 이 추정치

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marginal excess burden: MEC)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이 일반 으로 같지 않으므로, 

정부는 체 인 총세부담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 로 유지하더

라도 세수입의 구성을 한계효율비용이 큰 세목에서 작은 세목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세목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 으로 일

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

을 통해 특정 세목의 세부담을 변화시킬 때 경제 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형의 설정  추정과정

에서 다양한 가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소 달

라질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 인 에서 

조세정책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향을 반 으로 악하

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

리하면 <표 Ⅳ-2>와 같다. 

먼  Stuart(1984)는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세의 과비용을 측정하 다. 그의 주요 결과는 1%p의 한계세율 

인상시, 세수 단 당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20～24%에 치(benchmark 

case)하여 거의 같은 가정하에서 13%를 도출한 Browning(1975)과 비

된다.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는 미국경제에 한 일

반균형분석 근방법을 이용하여 다부문 CGE모형의 계수를 캘

리 이션한 후, 모의실험을 통해 미국 조세체계의 세수 단 당 

한계 과부담이 15～50% 범 에 있음을 측정해 보 다.

기존의 추정결과를 보면 체로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이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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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다음이 노동과세, 소비과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한 연구의 고

에 해당하는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의 경우는 미국

의 1973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소득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0.23

인 데 비해 자본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46으로 추정하 다. 이

는 노동소득세 수입을 한 단  증가시킴으로 인해 경제 체 으

로 부담해야 하는 과부담이 0.23인 데 비해 자본소득세의 경우

에는 과부담이 0.46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Diewert and Lawrence(1996)는 1972～1991년 자료를 이

용하여 계량경제학 으로 추정된 뉴질랜드의 일반균형모형을 구축

하고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계산하 는데, 이에 따르면 한계효율

비용의 크기로 일반소비과세(자동차 제외)는 0.083으로 노동과세

의 0.095 비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OECD(1999)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17인 데 비해 

개인소득세는 0.56, 법인소득세는 1.5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의 상 인 크기

는 이러한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승래․

김우철(2007)은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주요 세목별 한계

효율비용을 추정하 는데, 2004년 기 으로 살펴본 조세의 한계효

율비용의 크기는 자본소득과세 0.298, 노동소득과세 0.212, 일반소

비과세 0.1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도 조세체계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자본소득과세나 노동소득과세 등 소

득 련 과세에서 소비 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소득세 부담을 인하하고 

소비과세의 부담을 인상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른 법인



98

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 으로 소비세제의 근간인 부가가

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 주요 특징 MEC 추정치

Browning(1976)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경제) 0.09～0.16(노동)

Hausman(1981, 

1985)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184～0.221(노동)

Stuart(1984)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207(노동)

Hanson and 

Stuart (1985)
2부문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스웨덴) 0.69～1.29(노동)

Ballard, Shoven 

and Whalley 

(1985)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반, 1973, 미국)

0.33(조세시스템 반)

0.23(노동)

0.46(자본)

OECD(1997) 문헌조사

0.56(개인소득)

0.17(소비)

1.55(법인소득)

Diewert and 

Lawrence(1996)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반, 자본과세 

제외, 1972～1991, 뉴질랜드)

0.083(소비)

0.026(수입)

0.095(노동)

-0.025(자동차)

김성태․이인실․ 

안종범․이상돈

(1999)

BFSW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반, 

1993, 한국)

0.42(부가세)

1.03(소득세)

1.86(물품세)

Diewert and 

Lawrence(2002)

부분균형모형(자본과세, 1967～1997, 

호주)

0.262(법인)

0.402(재산)

Jorgenson and 

Yun (2001)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반, 1996, 

미국)

0.404(노동)

0.266(조세시스템 반)

김승래․김우철

(2007)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반, 자본과세 

제외, 1970～2004, 한국)

부분균형모형(자본과세, 1970～2004, 한국)

0.155(소비)

0.096(수입)

0.212(노동)

0.298(자본)

  주: 1. 한계효율비용(MEC)은 자국 화폐단 로 평가한 세수 1단 당 한계
과부담액 

    2. Diewert and Lawrence(1996)의 경우는 분석기간 내 표본평균
(sample average)

     3. 김승래․김우철(2007)의 경우 2004년 기  추정치

<표 Ⅳ-2> 주요 세목별 조세의 효율비용(MEC)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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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체계와 경제성장의 계에 한 하나의 실증근거로, 

각종 조세의 부과는 노동자의 근로  직업훈련 의욕, 기업의 신

규투자나 각종 활동, 그리고 련 생산성에 향을 미쳐 궁극 으

로 경제 반에 그 효과가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노동  , 자본  , 요소생산성 를 통한 산출 의 성장회

계에 한 Solow(1956)의 신고  성장모형을 통하여 이론 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여기서  단      는 의 성장률(growth rate), 는 

조세요인, 는 비조세요인(non-tax variables), 그리고  는 

각각 산출의 노동  자본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와 

경제성장의 상 계에 한 실증 분석을 [그림 Ⅳ-1]에 나타난 

Mendoza, Milesi-Feretti, and Asea(1996)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을 상으로 1965～

1991년 사이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그리고 소비과세와 경제성장과

의 상 계(scatter plot)를 각각 분석한 것인데, 이러한 상 계 

분석은 체로 노동  자본에 한 소득과세가 소비과세 비 경

제성장에 더욱 해로움을 보여주고 있다18).

이러한 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과세의 비 이 상

으로 높다는 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승래․김우철(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2004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한계효율비용의 크기가 자본소

득과세 > 노동소득과세 > 소비과세 순으로 추정되므로 아직 조세

18) OECD 국가들의 경우 앞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맥

락에서 소득세의 비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소비세와 사회

보장기여 에 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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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단된다. 가령 이러한 경우 

법인세 등 자본소득과세의 세부담을 인하하고 소비과세의 부담을 

인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

우에 비해 상 으로 효율 일 수 있다. 선진국들이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과세의 비 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에

서는 소비과세 비 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과세의 비 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GDP 비 법인세 부담 비 은 높은 편이다. 2005년 기  GDP 

비 법인세 부담률이 한국 4.1%, 미국 3.1%, 국 3.4%, 랑스 

2.8%, 독일 1.7%, OECD 평균 3.7%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  

법인소득 비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 19.8%, 미국 15.8%, 국 

14.9%, 일본 26.3%이다. 이 게 우리나라의 GDP 비 법인세 비

율이 높은 데는 외환 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개선, 법인 수의 빠

른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으며, 반 으로 비교  넓은 세원에 세 이 부과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법인세수 비 감면율을 2004년 기

으로 살펴보면 국은 55.1%, 캐나다 28.5%, 미국 23.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2%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많이 낮지 않은 편인 데 비해 세수입 비 이 매우 낮

은 것은 비교  좁은 세원에 해 세 을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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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주요 세목별 세율과 경제성장의 상 계

      

  

 자료: Mendoza, Milesi-Ferretti, and Asea(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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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에서 우리나라 소비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민간소비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 을 명목세율과 비교하여 측정한 C-효율성19) 

지표는 다음 <표 Ⅳ-3>에서와 같이 2003년 기 으로 68.9%로, 

일본 65.3%, OECD 평균 53%, 유럽 평균 52% 등 부가가치세제

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체로 높다. 

조세구조에 한 이러한 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하여 법인세 등 자본소득과세의 비 을 낮추

고 소비과세의 비 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승래․김우철(2007)에서

와 같이 소비과세 비 자본과세의 한계 과부담이 거의 2배에 달

하여, 자본과세에서 일반소비과세로 이행하는 경우 효율측면의 국

민후생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 법인세 실효 세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1977년 도입한 이래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으로 세부담이 역진 이라고 알려져 있어 세

율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부분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체로 립 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미미한 수

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C-효율성(CER)은 [(부가가치세수/소비)×100)/표 세율]×100으로 정의

되며 이론상으로는 모든 소비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완벽한 세제

일 경우에는 CER이 100%가 된다. 그래서 100%보다 더 높거나 더 낮

을수록 CER은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산한 결과, 실

질 으로 CER은 100%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 수치가 낮을수록 경감

세율이나, 세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 이 잠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06), Consumption Tax 

Trends, pp. 4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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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율 국민소비1) 부가가치세수1) CER

호 주 10.0 643,615 34,121 53.0 

오스트리아 20.0 169,610 17,944 52.9 

벨 기 에 21.0 210,017 18,938 42.9 

캐 나 다 7.0 906,450 42,181 66.5 

체 코 22.0 1,919,439 164,250 38.9 

덴 마 크 25.0 1,046,742 135,092 51.6 

핀 란 드 22.0 107,091 12,455 52.9 

랑 스 19.6 1,267,458 112,440 45.3 

독 일 16.0 1,703,090 137,568 50.5 

그 리 스 18.0 128,880 11,951 51.5 

헝 가 리 25.0 14,905,069 1,539,868 41.3 

아이슬란드 24.5 671,892 80,940 49.2 

아 일 랜 드 21.0 84,241 9,814 55.5 

이 탈 리 아 20.0 1,040,063 79,486 38.2 

일 본 5.0 370,658,900 12,107,000 65.3 

한 국 10.0 485,380,400 33,447,000 68.9 

룩셈부르크 15.0 14,409 1,474 68.2 

멕 시 코 15.0 5,586,952 254,433 30.4 

네 덜 란 드 19.0 352,566 34,754 51.9 

뉴 질 랜 드 12.5 106,035 12,775 96.4 

노 르 웨 이 24.0 1,074,245 135,296 52.5 

폴 란 드 22.0 681,313 60,315 40.2 

포 르 투 갈 19.0 108,607 11,072 53.7 

슬로바키아 20.0 917,663 81,876 44.6 

스 페 인 16.0 583,760 46,767 50.1 

스 웨 덴 25.0 1,894,364 224,134 47.3 

스 스 7.6 314,959 17,156 71.7 

터 키 18.0 288,590 29,367 56.5 

국 17.5 956,789 77,630 46.4 

OECD 체 17.8 - - 52.9 

  주: 1) 해당 국가 화폐단 를 사용하 으며 경상가격임. 단 는 백만

자료: OECD(2006), p. 53, 김승래 외(2007) 재인용

<표 Ⅳ-3> C-효율성 비율(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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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Ⅳ-4>에서와 같이 OECD(2008)는 회원국 21개 국가

의 1971～2004년의 주요 거시  총량지표를 사용하여 조세체계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추정하 다20). 이러

한 분석에 따르면 세부담을 의의 소득과세에서 소비세  재산

세로 이 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반면에 소비세  재산세 

부담을 소득과세로 이 할 때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특히 소비세 

 재산세 부담을 소득과세 에서도 법인세로 이 하는 경우에 

과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인하와 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법인세율 인

하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 를 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에 해서는 이미 정책 담당자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고려하면, 각종 비과세․감면을 확 하기보다는 세

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최근 유럽지역의 

국가들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16.5～

18% 수 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공격 으로 추진하 다는 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차별

으로 과세하는 이원  소득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만으로 이

자․배당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 이미 상당부

분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고  의미의 이원  소득세제

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본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소득에 한 

세부담을 이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

20)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  논의는 안종석․김승래(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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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득세 세원이 좁다는 문제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세원을 확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수입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을 방지하고 세율 인하의 정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 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

화, 노사 계 안정화 등 비세제 측면의 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2. 형평성 측면

향후 정부지출 증 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

원 확보와 세수 증 가 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

의 효율성을 악하고 그 안을 제시하는 작업에 한 수요와 그 

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인 재정수요를 충

당하기 해서 국제  조세경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

지 여건상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이에 한 

안으로 각종 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비세제의 강화는 각종 정책 인 배려나 조세의 재분배기능 약

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있으므로, 행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아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과세베이

스를 지속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 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pro-growth)을 한 소득 련 과세에서 소비 련 과

세로의 진  이행에 따른 장애요인에 한 각종 정책  보완 장

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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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Log(1인당 GDP) (1) (2) (3) (4)

기본모형 

   유형자본  0.18 ***

 (0.05)

 0.25 ***

 (0.05)

 0.18 ***

 (0.05)

 0.16 ***

 (0.05)

   인 자본  0.19 ***

 (0.13)

 1.30 
***

 (0.12)

 1.18 
***

 (0.13)

 1.40 
***

 (0.11)

   인구증가  -0.08 ***

 (0.01)

 -0.08 ***

 (0.01)

 -0.07 ***

 (0.01)

 -0.07 ***

 (0.01)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총세부담(총세수입/GDP)  -0.27 ***

 (0.05)

 -0.24 ***

 (0.05)

 -0.26 ***

 (0.05)

 -0.22 ***

 (0.04)

세수입 구조 변수

   소득과세 -0.98 ***

 (0.20)

      개인소득세  -1.13 ***

 (0.19)

      법인세  -2.01 ***

 (0.32)

   소비․재산세  0.93 ***

 (0.20)

      소비세(재산세 제외)  0.74 ***

 (0.18)

      재산세  1.45 ***

 (0.43)

표본 수 696 675 696 696

세수 립을 한 응조정 세목
소비․

재산세

소비․

재산세
소득과세 소득과세

  주: 1)  :1인당 국민소득,  :유형자본투자율,  :인 자본투자율, :인구증

가율 백터  : 정책변수의 집합. 모든 추정모형에 단기동학변수

(short-run dynamics), 국가별 상수, 국가별 시간통제변수가 포함. 

호 안의 수치는 표 오차를 나타내며, * 표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유

의수 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유의수  10%; ** 5%; *** 1%)

자료: OECD(2008), 안종석․김승래(2008) 재인용 

<표 Ⅳ-4>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 추정결과(OECD) 

추정모형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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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개인소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직 세 부문의 세

율 조정보다는 진도 자체를 강화하여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

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소득의 

진과세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의 귀착을 안겨주어 어도 

단기 으로는 수직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정 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소득과세는 

장기 으로는 경제주체별로 축을 한 소득인지 소비를 한 소

득인지를 구분하지 않아 개인의 축을 한 소득에 더 많은 세부

담을 가할 수 있어 종국 으로 경제 반에 걸친 동태  효율비

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 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평률의 일반소비세제는 소득과세 

비 소비와 축 간의 립  성격이 강하므로 어도 장기 인 

형평성의 조정 측면  조세체계의 동태  효율비용 최소화 측면

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21). 

그리고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 시 에 치우친 

단기  측면에 치우친 주장과 논거는 그 장기  효과에 한 잘

못된 정책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정책의 단기  효과와 장기 인 효과는 그 정

책  시사 에 있어 다소 다르게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법인세 등 자본 련 소득세제의 완화 정책은 자본스톡의 변화가 

상 으로 비탄력 인 단기  에서 ‘연간소득’을 기 으로 평

가하는 경우에 비록 계층간 수직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  장기 인 에서 ‘생애소득’

을 기 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궁극  귀착효과가 상당히 다르

21) 이처럼 동일한 세제개편 정책이 가져오는 장단기 효과가 비교기 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은 정부의 세제개편 입안 과정에

서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단기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 인 에서 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증진 가능성도 감안하는 

정책입안자의 기본  시각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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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22). 

우리나라 경우에 <표 Ⅳ-1>에서와 같이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이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에 비하여 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석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본과세 인하는 노동과세를 인하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효율성  형평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함은 김승래(2006)의 동태  일반균형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자본에서 소비로의 세부담 이동이 노동에서 소비

로 세부담이 이동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태  조정과정에서의 

세부담 변화 가가 노동공 탄력성에 의존하는 효과가 미약하므

로 계층간 수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  효과는 상 으로 크

게 나타나고 있다23). 이는 법인세제와 같은 자본과세로부터 소비

과세로 세원을 차로 이동하는 한국 경제의 장기 조세개  방

안은 경제 반의 동태  효율 향상을 통하여 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만약 생애주기  에서 보더라

도 동일세  내의 계층간 수직성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조세제도의 수직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세제

개선을 통한 경제 반  효율성 향상  장기 성장동력의 지속

 확충이 매우 실한 시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세개

의 근본방향은 행 법인세제 등 자본소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동시

에 소비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경제  세부담 구조를 

22) 가령 법인세율의 인하는 어도 단기 (일시 )으로는 고소득층․ 기

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에 따라 그 효율 증진 효과가 

노동 등 기타 요소들에 충분히 가되어 장기 으로 보면 종합 으로 

경제에 매우 정 일 수 있다(김승래, 2006).

23)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김승래

(2006)에 따르면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데 있어 

그 형평성 효과를 평생소득기 의 계층별 Gini계수의 변화를 통해 비

교해 보면 자본과세 인하의 경우가 0.01～0.03%로서 노동과세 인하의 

경우인 0.01～0.06%보다 더욱 작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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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와의 상 계를 살펴보

면 [그림 Ⅳ-2]와 같다. 이에 따르면 1997년 IMF 경제 기 이

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그나마 소득불평

등이 심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MF 경제 기 이

후에는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더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게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 기 이후 분배문제 

 재분배를 한 형평과세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효율성 제

고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변화에 응한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효과의 증진의 필요성도 사회 으로 심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이

러한 목 을 해서는 세부담이 진 인 소득과세에 한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를 조정하거나, 인구고령화 추세와 출산, 실

업문제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 확보수단으로서 이동성이 낮은 세원 

즉, 소비세, 사회보장기여   재산세 등의 증가도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에서는 조세체계 개편의 형평성 효과를 분석한다. 이

를 하여 세목별 세제개편으로 가 이득을 보고 가 손실을 보

는가라는 문제에 을 두고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

반균형 귀착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소득 10분 의 소비자그룹별 후

생변화 효과를 알아본다24). 특히 우리나라의 세제개편에서 흔히 

부각되는 문제인 조세의 재분배기능 변화 정도에 련하여, 최근

의 주요 쟁 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편의 귀착효과를 세

부담의 형평성 변화 측면에 을 맞추어 살펴본다.

24) 여기서 이용된 분석모형의 기본 구조  자료에 하여는 부록을 참조.  



11
0

-0
.0

80

-0
.0

60

-0
.0

40

-0
.0

20

0.
00

0

0.
02

0

0.
04

0

0.
06

0

0.
08

0

0.
10

0

0.
12

0

0.
14

0

19
79

19
82

19
85

19
88

19
91

19
94

19
97

20
00

20
03

GDP 성장률

0.
26

0

0.
26

5

0.
27

0

0.
27

5

0.
28

0

0.
28

5

0.
29

0

0.
29

5

0.
30

0

0.
30

5

0.
31

0

0.
31

5

지니계수

G
D

P
성

장
률

G
in

i 계
수

[그
림
 Ⅳ
-2
] 
경
제
성
장
률
과
 지
니
계
수
와
의
 상

계

수



Ⅳ.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경제  효과 비교  111

가. 조세귀착의 이론  배경

조세의 부담은 흔히 그 명목 인 법정부담의 상이 되는 개인

이나 기업에 단순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 의 변화를 통

하여 가된다. 따라서 세부담의 후생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조세

의 부과로 인하여 궁극 으로 발생하는 경제주체별 실질소득(real 

income)의 직․간  변화를 모두 포 하는 경제  귀착

(economic incidence)의 개념은 매우 요하다. 경제주체들이 궁

극 으로 어떻게 조세의 부담을 분담하느냐의 문제는 먼  가격변

화에 반응한 그들의 시장경제 행  변화, 즉 수요와 공 곡선의 

기울기에 반 된 행태탄력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부담 변화에 

한 소비자  생산자의 반응은 체로 단기보다는 장기에 보다 

탄력 이고, 시간에 따라 련 업종의 생산기술 구조나 가계의 소

비패턴 변화에도 향을 미치는 등 이차 인 효과를 가진다.

먼  소비과세의 를 들면 다음과 같다. 특정 상품에 한 세

은 소비자 구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  상품을 생

산하는 본원  투입요소에 한 수익률을 변화시켜 소비자, 근로

자, 그리고 자본공 자의 후생에 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유류특

소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과 같이 상품에 부과된 조세는 이러한 

상품에 한 수요와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동시에 이들 상품의 

생산을 한 기업의 요소투입을 축시켜 근로자의 임 률과 투자

자의 축에 한 수익률을 하시킨다. 따라서 부분균형분석과는 

달리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조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

화하고 임 률과 투자수익률 변화에 기인한 노동공 의 변화와 자

본 축 에 한 향을 미치는 등 범 한 효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분 기존 연구에서의 세부담 

측정은 소비과세의 경우 과세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으

로 귀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분포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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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계층별 소득 비 특정 상품에 소비된 평균소비지출에 특정 세

율을 곱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시장행 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세부담의 분할  련 시장에서의 효과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 즉 과세상품의 수요가 완 히 비탄력 이지 아닌  

한 세부담이 소비자  생산자가 자원배분을 보다 렴한 방향으

로 조정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담의 측정에 있어 

단순히 당해 조세에 의한 세수 변화만을 고려하고 기타 련 과세

의 세수 변화 향  경제주체별 후생손실 비용(deadweight loss)

을 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

 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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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h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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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증가(aeoc) + 과부담 증가(eoe') = 

                  소비자잉여 감소(aee'b) + 생산자잉여 감소(be'oc)

[그림 Ⅳ-3] 세목별 증세의 경제  후생효과

이러한 소비과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세나 개인의 노동소

득  자본소득에 한 과세,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한 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소득에 한 과세의 경우 그 가격은 임

률이 되며 그 수량은 근로시간, 고용량 등이고, 자본소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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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경우 그 가격은 자본의 수익률이고 그 수량은 기계, 장비, 

구조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서비스가 된다.

이 에서 특히 법인의 소득에 한 과세(법인세)의 경우는 이

러한 조세를 자본소득원천에 련된 과세행 로서 자본소득과세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가 일반 이다. 즉 자본소득

세의 경우 법인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 등에 

한 자본이득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물자본의 보유와 련된 조세인 재산세, 취득․등록세 혹은 부

유세 등도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

다25). 즉 기업의 활동 단계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이 먼  기업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가 법인세이며 이자, 배당과 자본이득 등과 

같은 형태로 가계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가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 이 개인소득세이다. 

소득 형성에 한 과세의 귀착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 련 과세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여세, 사회보장기여  등 

기업 단계의 원천징수와 련된 세 을 포 하는 노동소득 련 

과세행 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자본 련 

과세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법인 단계의 법인세로 인한 세 ․후의 

자본수익률 차이와 개인 단계의 자본소득과세로 인한 세 ․후 자

본수익률 차이의 총합으로서의 조세 기(tax wedge)로 측정되며 

이러한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법인  개인 단계의 자산보유세 등을 모두 포 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소득 련 과세의 귀착 분석의 이론  핵심은 조세와 련

된 생산요소 수 의 변화에 있다. 부분균형분석에서와 같이 세제

개편의 귀착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조세에 의한 노동공 이나 축

행 에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나 자

25) 곽태원(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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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에 한 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소득 형성이라는 소득의 ‘원

천 측면(sources side)’에 있어 노동이나 자본요소에 귀속되는 부

분에 단순히 비례하게 된다. 한 생산부분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

화된 생산원가의 변화에 기인하게 되는 상품별 상 가격 변화를 

무시한다면 소득의 ‘사용 측면(uses side)’에서 세부담의 이동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일례로 기업의 자본요소에 한 세 으로서 법인소득세의 세부

담 변화의 경우 그 귀착효과는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법인세의 

귀착에 한 이론 인 고찰은 Harberger(1962)의 일반균형 이론

에 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기타 모든 조세에도 용될 수 

있다. 그는 법인세를 경제 내 법인부문의 자본에 한 부분요소세

(가령  : X부문의 K요소에 한 조세)라는 에서 출발하고 

있다. Harberger의 모형은 당시 국제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일반

균형모형을 조세의 경제  효과 분석을 응용한 것으로, 완 경쟁

을 가정하고 두 개의 부문과 두 개의 생산요소가 있는 경제를 상

정하여 그  한 부문에 고용된 두 가지 생산요소  한 가지에 

과세할 경우의 상 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귀착

(incidence)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의 법인과 비법인이

라는 두 부문에 한 여러 가지 탄력성과 생산요소의 공 과 고용 

등에 한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Harberger는 

여러 라미터들을 ‘그럴듯한(plausible)’ 값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체로 자본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Harberger의 이 연구는 법인세 귀착과 련한 어떤 

결론보다도 일반균형 상황에서 법인세나 기타 조세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에서 그 기

여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26). Harberger의 조세귀착 이론은 

26) Harberger의 일반균형 귀착모형과 그 확장에 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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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ure와 Mieszkowski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의해

서 더욱 발 되었지만 이러한 Harberger의 모형은 이론 인 분석

을 한 하나의 틀일 뿐 그 자체가 법인세 귀착에 한 어떤 구

체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Shoven and 

Whalley(1972) 등에 의해 CGE 모형을 이용한 조세의 실증  일

반균형 귀착분석의 석이 되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단순한 이론 인 모형에서는 모형에서 채택한 가정을 어떻게 완화

시키는가, 그리고 요한 구조  라미터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의 실제 귀착이 어떤 모

습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Harberger 모형을 좀 더 실

인 모형으로 발 시키고 라미터들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등 실증 인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Harberger의 일반균형모형을 하나의 이론 인 분석도구에서 실

증 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Shoven and 

Whalley(1975)에 의한 컴퓨터 모의실험 방법의 도입이다.  Harberger

의 조세귀착모형은 이론 인 분석에 치우쳐 극단 인 단순화 가정

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푸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실 경제의 구조를 보다 

잘 묘사하는 형의 다부문(multi-sector) 모형이 만들어지고, 모

형 라미터들을 실 경제에서의 실증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

하여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종 의 I-O 모형처럼 상 가격

이 고정된 모형이 아니고 상 가격이 내생화된 계량모형을 개발함

으로써 법인세 혹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조세가 가져다 주는 상

가격효과, 즉 귀착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일차 으로 주주 는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되지만, 상

품 소비자나 노동공 자에게 일부 가될 수 있어 소비자와 노동

Atkinson and Stiglitz(1980) Lecture 6,  Atkinson(1994)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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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 법인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과 시장에 한 왜곡수 이 달라지게 된다27). 부문간 

요소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가 가능하며 법인세 

부과는 법인의 생산비용  상품가격 상승으로 가되어 비법인 

부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자본비용 상승과 자본

수요 감소를 통한 요소 체효과로 자본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과 자본의 불완 한 체로 인한 산출량 변화

는 가격에 향을 미치며 법인 부문이 생산하는 상품가격의 상승

은 상품의 소비자에게 가된다. 한편 이러한 세부담의 궁극 인 

귀착은 법인/비법인 부문의 요소집약도,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요소간 체탄력성, 자본공 의 이자율 탄력성, 자본수익률, 기업

의 경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자본의 공 탄력성이 비탄

력 인(주로 단기) 경우에는 주주에게 법인세 부담이 귀착되지만 

완  탄력 인 (주로 장기) 경우에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 가령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세 부

담이 이 보다 노동자와 소비자에 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이처럼 자본의 공 탄력성이 완  탄력 이라면 노동의 공

자와 상품 수요자가 부 부담하게 되고, 반 로 상품수요 가격탄

력성이 작을수록, 요소간 체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업이 경쟁 일

수록 노동자나 소비자에 한 가의 효과가 약화된다.

한 Kryzaniak and Musgrave(1963)는 미국 제조업에 한 

거시패 자료를 이용하여 Harberger의 이론을 검증하 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부담은 기업의 세  이윤을 증

가시킬 목 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하여 완 히 소비자에게 방

27)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어떠한 이론 ․실증  모형도 그 모형

의 구조나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는 각종 문헌에서 아직도 여타 세목과는 달리 법인세 부담이 궁극 으

로 어떻게 가되고 귀착되는가에 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있는 표 인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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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있다고 분석하 다. 한 Sebold(1979)는 비록 단기에서도 

미국의 제조업체에서 법인세의 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발

견하 다. 그리고 CGE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효과분석은 

Shoven and Whalley(1984), Kotlikoff and Summers(1987)가 

표 인 것으로 이들의 모형에서도 법인세 부담의 가  귀착

이 경제 반에 걸쳐 범 하게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28). 

나. 주요 세목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1) 법인과세의 경우

자본소득과세의 구성요소로서 법인세는 자본소득 원천에 한 

가장 요한 세 이며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에 한 세 으

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에 한 세 이 아니나  

궁극 으로 개인에게 가된다. 즉 법인세의 변화는 시장에서 상

품가격의 변화를 야기하며, 상품 수요  공 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에 가되고, 기업에서의 부담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한 수요  공 의 탄력성에 의해 부담이 분리되며, 궁

극 으로는 인건비의 변화와 기업 업잉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다. 기업 업잉여의 변화는 다시 배당되거나 투자 목 으로 유보

28) 한편, 법인세의 단기  가와 귀착에 한 국내의 실증연구는 체로 

미흡한 편이다. 이신일(1998)은 Krzyaniak and Musgrave(1963)의 모형을 

근거로 국세통계연보, 기업경 분석  한국은행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

업별 가 정도를 부분균형 분석하 다. 그런데 Kryzaniak and Musgrave

과 마찬가지로 산업에 따라 상이하나 소비자에게 완 가 혹은 과잉 가

(제조업 35～270%, 건설업 50～303%, 서비스업 22～196%)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김성태 외(2003)는 미국 Ballard et al.(1985) 모형을 한국 

경제에 용한 CGE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개편 방안이 국민경제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 행 법인세율을 10% 인하하고 세수감소분 

만큼 이 지출을 이는 것이 후생, 소득분배, 노동  축 등에 기타 

시나리오 비 보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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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배당과 유보의 비율에 계없이 기업의 업잉여는 모두 

자본의 공 자에게 귀속되고, 배당되지 않은 이득은 주가에 반

되어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이 된다.  

법인세의 인상(인하)은 단순히 세수 증가(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excess burden)을 증가(감소)시키게 

되는데, 그 형태를 먼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자  생산자잉여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더 은 상품을 

소비하여 효용이 감소하고, 생산자는 더 은 상품을 매함으로

써 수익이 감소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에는 경제 반 인 효율 감소로 세수 증가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타나게 되며, 만약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다른 

세목의 세율 인하로 보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 변화의 

크기에 따라 궁극 인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세부담 귀착의 효

과가 결정된다. 한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자본과 노동

의 수요가 변동하고 그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29).

먼  여기서는 법인세 1%p 인상을 통한 경우를 를 들어 그 

세부담 경감의 일반균형  연간 귀착(annual incidence)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득 형성의 원천에서 노동과 자본이라

는 기능별로 나 어 모의실험하 다. 법인소득에 한 세율 인상

을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강화는 노동  자본 소유자에 한 요소

수익률 하를 통한 실질소득 감소(소득효과)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통한 소비자잉여(가격효과)로 해석 

가능하다. 즉 다음 [그림 Ⅳ-4]에서와 같이 그 경제  귀착 

효과를 각종 경제부분별로 나 어 살펴보면, 세수의 증가와 경제

의 효율감소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통하여 나타나

29) 가령 법인세 인상의 경우 상품시장에 한 부정 인 효과로 인하여 상

품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에 한 고용감소가 되고 결과

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인 임 률 하와 업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Ⅳ.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경제  효과 비교  119

고, 이러한 체 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합은 

1.40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0.22조원,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1.18조원으로서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기

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부분 생산자에게 부담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수 증가분은 1.25조원으로 하버거

삼각형에 해당하는 조세왜곡의 증가에 따른 효율감소 효과는 약 

0.15조원, 약 10.8%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요소에 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과

를 살펴보면, 노동에 한 귀속은 약 0.12조원, 자본에 한 귀속

은 1.05조원 정도의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

상의 연간 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부분이 자

본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합계 

1.40

(100)

효율감소 

0.15

(10.8)

 소비부문  

0.22

(17.0)

소비부문 

0.22

(17.0)

소비부문

0.22

(17.0)

세수증가 

1.25

(89.2)

생산부문 

1.18

(83.0)

노동 

0.12

(8.5)

노동 

0.12

(8.5)

자본 

1.05

(74.5)

배당 

0.21

(15.1)

유보 

0.84

(59.5)

[그림 Ⅳ-4] 법인세 1%p 인상 귀착효과의 구조

(단 : 조원)

  주: ( )는 비 으로 나타낸 %, 배당 성향은 20%로 가정, 효율은 계층별 후

생변화의 가 평균합

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 업잉여)의 증가분에 있

어 배당성향을 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 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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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증가분이 0.39조원, 그리고 내부유보분이 1.54조원으로 법인세

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부담 인하효과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 재원

으로 내부 유보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자본소득과세 변화의 귀착효과를 귀

착 유형별로 나 어 종합 으로 정리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법인

세라는 기업 단계의 자본소득과세의 세부담의 귀착은 단순히 기업 

자체의 수익 자체에 한 효과가 아니라 경제 반에 걸쳐 다양하

게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 천원, 2007년 기 )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법인세 

부담변화
13 26 29 36 43 48 57 73 100 217

소득 비 

비
0.23% 0.19% 0.15% 0.14% 0.14% 0.14% 0.14% 0.15% 0.17% 0.25%

상 비 0.20 0.40 0.46 0.55 0.67 0.75 0.89 1.14 1.56 3.38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 비 

비 ’은 경상소득 기 . 그리고 ‘상 비’는 체평균 세부담 비 분 별 

세부담의 비율

<표 Ⅳ-5> 법인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그리고 법인과세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  소득 10분 별로 그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이러한 효과는, 소득그룹별 실질소득의 변화

로 측정하여 살펴보면 최하 소득계층인 소득 1분 (연간소득 하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1만3천원, 그리고 최상 계층인 

소득 10분 (연간소득 상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21만 7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상되며, 자본소득의 비 이 높은 고소득층에

게 부담의 귀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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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기  소득분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분 는 1만 3천원, 5분

는 4만 3천원, 7분 는 5만 7천원, 9분 는 10만원 등 비교  완

만하게 증가하다가 최상 계층인 10분 에서 21만원으로 다소 크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과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에 한 소득세 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진과세는 경제  유인을 약화시켜 거시경제지표

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30). 이를 비례과세로 환할 경우 거시

경제지표를 보다 호 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ㆍ소비  보유자산이 

 소득계층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  

보유자산 등의 증가가 고소득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 소득  자

산분포가 넓게 퍼짐으로써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 문제

로 지 되어 왔다. 이처럼 소득과세 환에 따른 소득  자산분

배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정부의 이 지출정책 상을 

소득층에 집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진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효과는 한계가 있다. 

(단 : 천원, 2007년 기 )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소득세 

부담변화
1% 10% 21% 36% 58% 90% 115% 189% 265% 514% 

소득 

비 

비

0.01% 0.07% 0.10% 0.14% 0.20% 0.26% 0.28% 0.40% 0.45% 0.59%

상 비 0.01% 0.08% 0.16% 0.27% 0.45% 0.69% 0.89% 1.45% 2.04% 3.96%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 비 비 ’은 

경상소득 기 . 그리고 ‘상 비’는 체평균 세부담 비 분 별 세부담의 비율

<표 Ⅳ-6> 소득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30) ㆍ 진권(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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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  소득 10분 별로 그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표 Ⅳ-6>과 같

다. 소득분 별 세부담이 최하 소득계층인 소득 1분 (연간소득 

하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1천원, 그리고 최상 계층인 

소득 10분 (연간소득 상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51만 4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상되며, 자본소득의 비 이 높은 고소득층에

게 부담의 귀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비과세의 경우

일반 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이나 경감세율 용의 본연의 

취지는 사업자의 세 경감 혜택을 한 것이기보다는 형평성 측면

에서 가  많은 소비자들의 후생증진과 더욱 련이 있다. 그리

고 소비과세로서 부가가치세제의 강화는 체로 세부담의 귀착효

과가 일반 으로 역진 (regressive)이라고 단순히 인식되고 있으

나, 이는 재분배효과 비교의 기 이 무엇이냐(즉, 연간소득 는 

생애소득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더욱이 빈곤 해소와 

형평성 제고 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은 어느 단일 세목의 조세지출 

효과에 단순히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세제를 포함하는 조세

시스템 반의 세율구조 조정  직 인 재정지출정책에 보다 

하게 의존하게 된다31).

일반 으로 진  구조로 되어 있는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

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는 그 세율이 기본 으로 단일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수 의 유량(flow)에 비례하고, 

<표 Ⅳ-7>과 같이 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

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연간귀착의 에서 세부담은 체로 

31) 가령,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일한 액수의 고소득층에 한 감세와 소득층에 한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를 비교할 때 후자가 훨씬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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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 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단 : %)

분
평균소비성향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 체 가구)

1분  126.4  220.7

2분   96.2  112.7

3분   88.6   99.7

4분   83.8   90.4

5분   81.9   86.2

6분   78.6   84.2

7분   75.3   78.7

8분   69.6   74.1

9분   66.2   69.2

10분   57.6   61.0

  주: 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가계지출)×100

     2. 근로자 가구에는 기업 임원 등 피용자 가구 체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표 Ⅳ-7> 소득 10분 별 평균소비성향(2007)

그러나 연간소득(annual income) 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

애소득(lifetime income) 에서 보면 소득 비 소비성향은 

체로 비례 이다32). 실제로 각종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세제(특히 

소비세제상의 조세지출)를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는 그 실

질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한 체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3). 더욱이 부가가치세제상 세율 는 세율이 용되는 

32) 최근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에 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그다지 유의하지 않으며, 무역 련세 등 기타 

소비세제에 비해서는 오히려 진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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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경우에 비록 소득층이 소비지출에서 상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질 인 액상 혜택은 

해당 품목에 한 소비액이 큰 고소득층에 더욱 많이 귀착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3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서 면세제도가 소득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면 다음 <표 Ⅳ-8>과 같다. 여기서는 면세제도의 

세부담 혜택의 효과를 연간소득 10분 를 기 으로 하여 계층별 

연간소득액과 동시에 총소비지출액에 비한 품목별 세부담 귀착

을 모두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생필품(음식료품 련) 면세의 경우는 기타 면세품

목과 비교하여 상 으로 역진성 완화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약 정부정책의 일차  목표로 소득재

분배가 강하게 부각될 경우에는 과세 환으로의 우선순  고려에 

있어 신 해야 할 품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보건․교육

용역, 융보험용역, 정부 련 용역, 문화사회  권장재화(도서, 신

문, 잡지 등)의 경우는 연간소득 기  역진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

며 소비지출액 기 으로 살펴보면 과세 환 효과가 오히려 진성

을 보이고 있으므로,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  요인 등

33) Ebrill et al.(2001), pp. 74～77.

34) 가령, 최근 IMF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료품에 한 세율 용으로 

손실된 세수 US1달러당 혜택이 소득층에 15% 귀속되는 동시에, 고

소득층에게도 45%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Value Added Tax: Experiences and Issues, Background Paper, 

International Tax Dialogue  Conference on the VAT, 2005, p. 15. 참조. 

한 Porteba(1989)는 미국의 연방물품세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를 생애

주기  에서 Modigliani and Brumberg(1954)의 소비-smoothing 

을 도입하여 재 소비지출이 생애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

(즉, 재 소비지출을 생애소득의 리변수)하고 분석하 는데, 그의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의 이러한 연간귀착  생애귀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etcalf(1994)의 경우도 한 

미국의 주  지역 매세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진 임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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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부분 으로 우선순 에 따라 과세 환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

  

   소득분   
        

면세품목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지니계수

변화(%)

소득 소비

미가공식료품, 

농림수축산물
117 115.1 180.9 204.2 225.2 238.5 249.4 277.6 305.6 379.6 -0.280 -0.101

도서,신문,잡지 0.6 1.1 1.4 1.8 2.0 2.1 2.3 2.7 2.9 4.1 -0.001 0.002

정부,정부 행

기
11.0 15.5 18.6 21.6 24.2 25.8 27.7 31.6 35.6 50.1 -0.021  0.015

여객운송 35.4 47.0 54.7 65.5 70.2 69.7 81.7 82.8 92.7 128.3 -0.079 -0.014

융보험 7.9 11.1 13.3 15.6 17.4 18.3 20.1 22.5 25.4 35.8 -0.014 0.010

의료보건, 

교육
8.7 12.3 14.8 17.3 19.3 20.4 22.3 25.0 28.2 39.8 -0.016 0.011

  주: 소득계층별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변화에 한 정책시나리오별 효과를 

측정하기 한 기  분석경제의 소득 10분  소득분포(경상소득)에 의

한 지니계수는 0.3022, 총소비지출액 기 에 의한 지니계수는 0.1938  

자료: 김승래 외(2007)

<표 Ⅳ-8> 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의 품목별 조세역진성 

          완화도

(단 : 천원, 2004년 기 )

만약 부가가치세제상의 면세품목들의 과세 환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부가

가치세 과세기반 확 나 기존의 소득세제에 한 체로서 소비과

세 강화와 련된 세제개편은 조세시스템의 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 환이라는 과세기반의 확 를 통한 소

비과세의 강화의 경우 연간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 측면( 는 생

애소득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상 으로 미약한 형평성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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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감안한다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한 효과 인 

방안은 오히려 개인소득 련 세제의 진도 강화나 기타 공제방

안 조정이나 취약계층에 한 이 지출 확 를 통한 직 보조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표 Ⅳ-8>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음식료 련 생필품

이나 교통 등 여객운송용역 등에 한 면세의 역진성 완화 기

여를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 품목들에 한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

하는 세율구조에서는 행 부가가치세율(10%)의 일률 인 인상을 

추가 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세율 인상 자체가 부가가치세제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충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각국의 자본유

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는 소득세의 세율

을 인하하거나 비 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높다35). 다른 국가들은 

재정규모의 확   국제 인 조세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세 비

이 차 커지는 것을 반 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꾸 히 인상한 반

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도입 기부터 10%의 세율을 유지하

35)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나 실효

세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자본 유치를 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 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효율성 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 한 법인소득에 해서는 차입  등에 한 비용처리

와 각종 응경비의 제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증가분에 

한 과세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세베이스가 소하여 이를 통한 세

수 조달은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행 소득과 련된 세제는 각종 기본 인 소득공제 

는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과세베이스의 침식으로 효율성

과 공평성에 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용사회와 온라인에 기

반을 둔 디지털 시  도래는 자연 으로 세원 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는 차 으로 종합소비세( 는 지출세)의 발 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  기반의 마련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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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과세의 비 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소득

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  소득 10분 별 귀착효

과를 살펴보면 <표 Ⅳ-9>와 같다. 부가가치세 1%p를 인상할 경

우 소득분 별 세부담을 살펴보면, 최하 소득계층인 소득 1분

(연간소득 하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8만원, 그리고 최상

계층인 소득 10분 (연간소득 상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37만 1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상된다.

(단 : 천원, 2007년 기 )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
80 102 128 145 163 184 202 221 253 371

소득 비 

비
1.40% 0.73% 0.64% 0.58% 0.55% 0.52% 0.50% 0.46% 0.43% 0.42%

상 비 0.43 0.55 0.69 0.78 0.88 0.99 1.09 1.19 1.37 2.00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 비 비 ’

은 경상소득 기 . 그리고 ‘상 비’는 체평균 세부담 비 분 별 세부

담의 비율

<표 Ⅳ-9> 부가가치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3. 단순성 측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세목별로 납세 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차신 (1995), 곽태원(1994), 그리고 김형 ․박명호(2007)가 있다. 

여기에서는 김형 ․박명호(2007)를 따라 세목별 납세 력비용의 

규모를 알아본다. 이에 따르면 법인들이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

치세의 세액 비 납세 력비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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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평균 

법인세액

평균

납세 력

비용

세액 비 

납세 력

비용 비율

평균

부가가치

세액

평균

납세 력

비용

세액 비 

납세 력

비용 비율

액수, 

비율
356,465.54 4,083.32 1.15 284,905.96 2,266.04 0.80

자료: 김형 ․박명호(2007)

<표 Ⅳ-10>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납세 력비용의 규모(법인)

(단 : 만원, %)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상 으로 매출액이 많은 기업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체의 0.54%이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이 체

의 72.98%인 반면 김형 ․박명호(2007)가 이용한 자료에서는 각

각 26.24%와 89.94% 다. 

구분

김형 ․박명호(2007) 자료 국세통계연보

기업 수 법인세액 기업 수 법인세액

10억원 미만 7.26 0.26 59.73 1.5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7.88 0.55 28.49 4.87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9.11 3.05 10.73 10.5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9.50 12.20 0.54 5.39

1,000억원 이상 26.26 83.94 0.54 72.98

체 100 100 100 100

<표 Ⅳ-11> 본 연구와『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단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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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을 감안하기 하여 각 계 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납세 력비용이 그 계 의 평균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각 계

의 가 치로는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수를 이용하면 다

음과 같이 법인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 력비용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 비 납세 력비용의 비율 4.41 2.18

<표 Ⅳ-1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비 납세 력비용의

            규모(법인)
(단 : 만원, %)

김형 ․박명호(2007)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납세 력비용을 

다음 <표 Ⅳ-13>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이용한 

자료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별 

사업자의 분포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개

인사업자의 경우 외형별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와 동

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신에 5분 별 분포를 이용

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평균 

세액

평균

납세 력

비용

세액 비 

납세 력

비용 비율

평균 

세액

평균

납세 력

비용

세액 비 

납세 력비용 

비율

액수, 

비율
4014.12 306.44 7.64 2561.85 104.07 5.97

<표 Ⅳ-13> 개인사업자의 납세 력비용의 규모

(단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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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한 납세 력비용의 추정치

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먼  법인세에서의 납세 력비용

은 체 법인세수의 4.41% 정도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

력비용은 7.64%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는 

부분의 납세 력비용은 부가가치세수의 2.18%이고 개인사업자들

이 납부하는 부분은 5.97%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

년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30.7조

원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9.54조

원이다. 이 비율을 가 치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 력

비용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3.08%이다.  

구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액 비 납세 력비용의 비율 4.41 7.64 3.08

<표 Ⅳ-14> 세액 비 납세 력비용의 규모

(단 : %)

4. 주요 세목별 비교 종합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 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른 국제경쟁

력을 제고하고 경기부양을 목 으로 법인세율을 2002년 1%p, 

2005년 2%p 인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

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을 하여 법인세율을 추가 으로 5%p 인

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장기 으로는 추가 인 재원 확보 마련이나 

재정건 성 확보에 한 충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조

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최근의 환경 련세나 부가가치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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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보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체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확보가 상 으로 용이한 부가

가치세 등 일반소비세가 법인세  개인소득세 비 조세효율성  

조세행정 등 효율개선 측면에서 비용효과 이라는 이론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세제개편의 주요한 장애요인은 그 실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배  형평성 련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36). 

이러한 직 세나 간 세의 비  변화를 유발하는 세제개편 조치

에 있어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와 같은 정책  차원의 

목표에 한 배려가 요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세부담

의 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

근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나 국가  재

원 조달의 건 성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세부담의 사회  

형평성 제고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한 정책  역할에 하여  

균형 있는 근과 면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으로 법인세 인하는 장기 으로 경제 반  효율을 증

가시켜 국민경제 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그 세제

개편의 이행과정에서 어도 단기 으로는 일률 인 법인세 인하

가 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집 시켜 소득재분배 향상과 

36) 이러한 법인세에 한 세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나 환경세 등 개

별소비세를 심으로 하는 소비세제 강화의 움직임은 최근 일부 국가

를 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국이 법인세율을 행 

30%에서 2008년부터 28%로, 그리고 독일이 행 38.6%에서 2008년부

터는 약 30% 정도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는 이에 해 

환 하는 분 기이다. 더욱 나아가 보다 폭 인 추가 인하 한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폭 인 법인세 인하는 동시에 

기업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산층  소득층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정책  목 에 따라 신 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 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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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일련의 정책 목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 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법

인세율 인하의 상을 지 의 일률 용에서 차등 용하는 방안

이나 기타 세제 변화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 으로 연계하는 방

안을 향후 신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37). 

한편, 소비세제의 강화가 가지는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역진 인 

효과는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단

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면세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추가 확보된 세수

를 소득층을 한 ‘직  재정지원’ 로그램 확 에 사용하는 

등 각종 소득분배 립 (distribution-neutral)인 산운용 방안

과의 연계가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에 보다 효과 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세수의 

운용을 기타 소득층 직 세 부담 경감이나 소득재분배 련 재

정지출의 변화를 통하여 조정할 경우, 기타 세목들과의 상  조

세효율성이나 소득보  효과와의 복합  계에 따라 그 진정한 

경제  효과의 가  귀착구조가 결정될 것으로 단된다38).

37)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 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기타 세제의 

개편과 연계하여 세수 립 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나, 신규 세수의 환류

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효과 인 결합에 

따라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8)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경우는 행 그 명목세율이 다소 낮은 10%

정도이나 향후 EU나 OECD 국가처럼 기 세율이 추가 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소득층을 한 경감세율이나 복수세율 구조에 한 정책

 배려의 필요성이 증 될 수 있다. 일단 면세 상 품목들의 과세 

환 이후에 시  조류에 맞추어 상 으로 사치성 품목에는 할증세율

을, 생필품목에는 경감세율을 용하여 소비과세 부담의 역진성을 다

소간 보완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장기 으로 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경감세율구조가 필요할 경우, 기 생활 보장, 소득분배구조 등 정책  

요인과 함께 소비패턴, 외부성 교정 련 개별소비세를 반  소비과세

의 구조 조정과 복합 으로 연계하여 보완․운 함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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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해 일정 세수를 확보

하는 과정에서 앞의 1 과 2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요한 조건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 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체의 효율을 증진

시키고 국민 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각

종 이론 ․실증  문헌에 따르면, 자본과세 는 노동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의 세수 립  이동은 장기 으로 노동공 과 

자본 축 을 진하고 일반 으로 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 을 해 세원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등의 비 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

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손실이라는 단순한 재정 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증가, 즉 국민경제의 

반 인 효용 증가로 인한 경제  이득을 가져다 다. 본 연구

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10% 인하는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몫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  이득은 체 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잉여는 상품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통한 소비자잉여와, 기업의 인

건비(노동) 변화  자본( 업이익)의 귀속에 따른 생산자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부분별로 나 어 보면 국민경제잉여 2조 6

천억원  소비자잉여는 4,400억원, 생산자잉여는 2조 1,500억원으

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일차 으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즉, 기업)에게 부분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기업부문의 생산자잉여 증가분을 나 어 살펴보면, 임 인상 

등으로 노동부문에 귀속되는 노동귀속분은 2,200억원, 업이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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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기업의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귀속분은 1조 9,300억원으로 나

타나 요소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생산자잉여의 부분이 기업

의 자본에 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인하는 

일반 으로 경제 반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체의 잉여를 

일정정도 향상시키지만, 어도 단기 으로는 일률  법인세율 인

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기업과 자본소득 비 이 큰 고소득층

에게 혜택을 집 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상을 지 의 일률 용에서 차등 용하는 방안이나 기

타 세제 변화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 으로 연계하는 방안 한 

향후 신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 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기타 

세제의 개편과 연계하여 세수 립 (revenue-neutral)으로 진행되

었을 경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효과 인 결합에 따라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 를 하여 행 면세품목의 

과세 환이라는 소비세제의 강화가 가지는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역진 인 효과는 법인세 인하의 경우와는 달리 생필품을 제외하고

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

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각종 조세체계의 변화가 <표 Ⅳ-15>에

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효율성, 형평성  재정건 성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가지는 장단 을 비교․분석한다.

먼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

세의 효과를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조세체계 변화의 효율성 효과는 최종소비자의 후생 변화로 추정된 

김승래․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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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MEC(효율승수)
1) 0.298 0.212 0.155

효율비용2) 0.298조 0.212조 0.155조

효율비용의 상  크기

(부가가치세=1)
1.92 1.37 1

  주: 1) MEC(조세의 한계효율비용 는 한계 과부담)는 세수징수 1단 당 

유발하는 사회  비용을 의미하며, 세목별 평균효율비용과 한계효율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고, 여기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는 각각 김승래․김우철(2007)의 자본과세, 노동과세, 소비과세의 경

우의 근사치로서 원용

     2) 조세부과의 자원배분 왜곡의 확 (경제효율성 감소)로 인한 최종소

비자의 실질후생감소분(Hicksian 동등변화)을 의미 

<표 Ⅳ-15>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효율비용 효과 비교

(단 : 원)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Ⅳ-1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

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

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법인

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률 인 세율 변화에 따른 2007년 연

간소득 기 으로 소득 10분 별 세부담의 일반균형 귀착효과를 살

펴보면 다음 <표 Ⅳ-16>과 같다. 

이에 따르면 세목별 1조원 세수를 증세할 경우 연간소득 기  

소득 10분 별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1분

는 9천원, 5분 는 3만 1천원, 10분 는 15만 7천원 정도의 법인세

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한 소득세 1조원을 증세할 경우에는 소득 

1분 의 추가부담액은 1천원, 소득 10분 는 41만 1천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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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가가치세 1조원 증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소득 1분

가 2만원, 소득 10분 는 9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부

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 소득 비 세부담의 변화는 소득층이 

고소득층 비 상 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여 다. 이를 지니계

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

의 경우에 각각 0.0264%(약간 진 ), 0.1999%(다소 진 )가 

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

)가 늘어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 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세

부담 혜택의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 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소 제고되는 것으로 그 크기는 행 법인세의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제고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수 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 세로서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음

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의 진  세율 조정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크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 방향  수 은 이상에서 살펴본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시  상황  정책  우선순 에 따라 효과 으로 조합되

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Ⅳ-17>은 우리나라의 행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

치세의 일률 인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의 경우에 앞 에서 분석

한 세목별 성과를 종합하여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

서 비교․평가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이다. 이러한 행렬

에 따르면 일률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

과 납세 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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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

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단순성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

소 측면에서 가장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에

서 비용-효율 이라고 단되며, 소득세의 경우는 법인세나 부가

가치세에 비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세목

 단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효율성 하 상

   형평성 상 하

   단순성 하 상

주: 주요 세목별로 경제  성과 비교는 법인세는 최고  최 세율의 일률 인

상, 소득세는 과표구간별 세율의 일률 인상, 부가가치세(VAT)는 기 세

율의 일률 인상으로 증세하는 경우를 가정

<표 Ⅳ-17>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성․형평성․단순성 성과 

             비교(‘조세-성과 행렬’ 종합)

그리고 앞의 <표 Ⅳ-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소 범 한 

생필품에 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조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 

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할 수 있

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의 귀착효

과는 실제로 소득층의 경우 이미 상 으로 소비비 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한 면세제도를 통해 소비품목별로 면세의 

혜택을 직간 으로 많이 부여받고 있어 기 세율의 변화가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일부 상쇄시켜 버린다. 즉, 일률 인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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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기 세율의 인하 효과는 상 으로 소비지출액이 큰 고소득

층에게 더욱 범 하게 귀착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경우 계층간 소득분포의 재분배 기능에 

한 효과가 실제로 매우 미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약

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해서는 오히려 기 생활보

호자 는 차상 계층에 한 직 이고 선별 인 재정지원이 세

율 조정보다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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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

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왜곡을 심화시키고 자본과 고 인력의 

유출을 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야기하

는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1980년  이후 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

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20여년간 소비세제의 비 을 제고하고 자

본소득에 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

다. 특히 국제 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어 2000년 에 

들어서 법인세의 세율 인하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OECD 회원국 

평균 법정세율이 2000～2006년 기간  31.3%에서 26.2%로 5.1%p 

인하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경기부양을 목 으로 최

근 법인세율을 인하하 으며,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을 하여 

추가 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  조세경쟁

의 심화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 으로 부가가

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

우에도 환경 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법

인세 인하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 으로 추가 인 재원 확보 마련이나 재정

건 성 확보에 한 충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등 복지지출  사회보험제도가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강화가 조세제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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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의 독립 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강화

된다면, 본 연구의 이론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세제의 상 자체

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제는 어도 더 이상 강화하

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외환 기 이후 소득분배

가 악화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소득세제의 상을 보다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제도  공

부조제도의 속한 팽창 그리고 이를 조달하기 해 소득세제상

의 증가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결과 으로 사회보

험 수혜자들의 노동공 의 강도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공 부조제도 련 재정의 

조달은 일정 부분 소비세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데 탈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들기 때

문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동시에 운용할 필요가 있는 이론  

측면이 있다. 앞서의 논의는 탈세가 많은 경제에서는 소득세제만

을 통해서는 최선이나 차선의 의미에서의 사회 인 최 을 달성할 

수 없으며, 차선의 의미에서 사회 인 최 을 달성하기 해서는 

소비세제가 강화될 필요가 존재한다. 

한편, 효율개선 측면에서 부분의 연구는 소비과세가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소득과세보다 비용효과 (cost-effectiv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개선을 하여 이러한 소득과세에

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세제개편에 있어서 분배  형평

성(distributive equity)이 주요한 정책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실 으로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 부

담의 증가를 수반하는 세제개편 조치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제

고기능과 같은 정책  차원의 목표(distributional concerns)에 

한 배려가 요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세



142

부담의 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나 국가  재원 

조달의 건 성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련 세부담의 사회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의 달성을 한 정책  역할에 하여 균형 

있는 근과 면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일반 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해 일정 세수

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요한 조건이다. 먼  

조세체계의 정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나하면 특정 세목의 한계 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

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각종 이론 ․실

증  문헌에 따르면, 자본과세 는 노동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

부담의 세수 립  이동은 장기 으로 노동공 과 자본 축 을 

진하고 일반 으로 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 을 해 세원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등의 비 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한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우선순 에 따라 효과 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손실이라는 단순한 재정 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국민경제의 반 인 효용 증가로 인한 경제  이득을 

가져다 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

세율의 10% 인하는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

경제잉여 몫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  이득은 

체 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는 일반 으로 경제 반  효율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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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어도 단기

으로는 일률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기업과 자

본소득 비 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 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상을 차등 용하는 방안이

나 기타 세제 변화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 으로 연계하는 방안 

한 향후 신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다른 세목

조정과 함께 세수 립  차원(revenue-neutral)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조합에 의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자의 후생 변화로 추정한 김승래․김우철

(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이용하여 법인

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

조원 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한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행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약간 

진 ), 0.1999%(다소 진 )가 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

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 )가 늘어나 소득세 비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이

로 인한 귀착효과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 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 상 으로 소득층이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행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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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 으로 약한 법인세에 한 일률 감세

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제고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

할 정도의 수 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 세

인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 보

호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해서는 오히려 기 생활보호자 

는 차상 계층에 한 직 이고 선별 인 재정지원이 조세체계 

조정보다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한 행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 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일률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 력비

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

세가 가장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 인 세율 인하

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단순성 측면에

서의 약간의 부(-)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

서 가장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에서 비용-효율 이라고 

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형

평성 제고가 일차 인 정책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 진도

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 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

가가치세에 비교하여 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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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일반균형 조세귀착 분석의 필요성

조세체계의 구조개편은 경제 내의 생산부문에서 업종간의 상

가격체계와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여 경제 반에 걸쳐 

직․간  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산업별 생산과정의 간투입  가계의 최종수요에 이르는 

경제 반의 범 한 과세기반을 가지는 세제의 경우, 그 세율이

나 과세기반의 조정은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행 가 이

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효

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의 경우의 경제  귀착효과에 한 분석은 

일반 으로 업종간 생산순환 과정의 연 효과  간 효과를 무시

한 기존의 단순 부분균형  근보다는 일반균형  근(general 

equilibrium approach)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반균형분석을 통

하여 조세체계의 개편 련 유형별 귀착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향

후 조세체계의 개편에 있어 정책  우선순 를 단하는 기 자료

로서 매우 요하다.

본 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편의 일반균형  효과  

성과를 서로 비교하기 하여 다산업부문-다소득계층을 포함하는 

기본 인 Shoven-Whalley형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구축하고 업종별,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체계의 차이를 반 하 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실 으로 업종별로 각종 세제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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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면이 존재하여 이는 생산의 투입산출 구조를 왜곡

(distortions)하고 그 효과는 경제 반에 걸쳐 범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세목별 조세체계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경제의 생산자부문

과 소비자부문, 그리고 정부부문으로 나 어 모형화하 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경제 내의 업종은 그들의 총매출을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 간구매와 최종구매를 통하여 매하고, 동시에 

이들 업종들은 서로간의 간투입(intermediate inputs)과 함께 노

동  자본의 본원  투입(primary inputs)을 이용하여 생산활동

을 하며 본원  투입에 하여는 부가가치가 신규로 창출된다. 

이러한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 개편의 귀착

효과 분석은 기본 으로 Shoven and Whalley(1984), Piggott 

and Whalley(1985), Kotlikoff and Summers(1987)가 표 이며 

설정된 라미터에 따라 각종 세부담의 향  가 정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GE 분석은 통상 으로 실물 경

제에 한 정확한 측(forecasting)을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안들을 일 된 틀 내에서 각종 경제  성과를 서로 비교하

고 평가(policy evaluation)하는 유용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2. Harberger-Shoven-Whalley형 귀착모형의 

     기본 구조

본 연구의 세제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1984) 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모형으로 주요 업종별 경제를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의 

분류인 28개 산업부문과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연간소득액 기 으로 소득수 별 10분 로 구분하고, 주요 세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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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 었다39).

분석모형의 기본 구조는 본질 으로 신고 의 Arrow and 

Debreu(1954)의 일반균형 이론에 기 한다. 경제 내의  생산자는 

기술  제약하에 이윤을 극 화하고, 소비자는 산제약하에 각자

의 효용을 극 화한다. 그리고 균형조건은 상품시장,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이 일치하여 완 히 청산되며, 

기업은 균형에서 (zero)의 정상이윤을 가지고, 가계와 정부는 수

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가. 생산부문

먼  경제의 산업별(  = 1, ..., 28)로 생산자는 노동 와 자본 

이라는 본원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종별 부가

가치 를 생산한다. 이러한 업종별 부가가치는 불변 체탄력성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생산함수로 구성한다.

 








 




  







                      (A.1)

      
단,   = 1, ...., 28

 : 업종 i의 부가가치

φi : 스 일 라미터

δi : 분배 라미터

,   : 자본  노동 요소투입량

σi : 요소 체탄력성

39) 이러한 산업분류와 소비자분류에 한 기본 인 이해는 김승래(2006), 

한국은행 「산업연 표」, 통계청의 「가계조사연보」 등, 그리고 귀착

효과 분석을 한 CGE모형의 구축, 자료이용  방법론에 한 자세

한 논의는 Shoven and Whalley(1992)의 Part II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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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업종별 본원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한 조건부 

요소수요함수는 식 (A.1)의 생산함수하에서 비용극소화 조건을 통

해 도출할 수 있다. 

  




  

 








                (A.2)

 





 












                (A.3)

          

단,  ,  : 노동  자본의 세후 요소가격

그리고 각각의 업종별 기업의 총산출 은 의 부가가치 와 

기타 산업으로부터의 간투입물 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업종별 

생산기술 제약과 주어진 산출물가격 하에 다음과 같이 이윤 을 

극 화하도록 생산을 결정한다.  여기서 간투입물들간, 그리고 

간투입과 본원  투입요소 간에 Leontief 고정계수를 가정한다.

        


               (A.4)

나. 소비부문

한편, 경제의 소비자별(  = 1, ..., 10)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CES함수로 나타낸다. 

 












∙

  

 



 



                              (A.5)

단, 
  : 표  소비자 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

    
  : CES효용함수의 체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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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비자 산제약 



≤

 
   (단, Pic: 최종

소비자가격, 
 : 소비자의 노동, 자본 요소부존,   : 소비자

의 소득)하에  식 (A.5)의 소비자그룹별로 효용 극 화를 통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상품별 최종 수요 
을 도출할 수 있다.


 


 


  





                             (A.6)

         

이상의 생산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은 생산요소에 

한 수요와 공 의 일치, 상품에 한 수요와 공 의 일치, 산업

별 의 이윤 조건(zero profit conditions)의 3가지 조건을 만족

하는 경제의 일반균형으로서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다. 정부부문

본 연구의 정부부문의 역할은 정부 산수지를 통한 모형의 종결

(closure)과 련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범

한 활동들 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 련 정책변화에 의

한 경제주체별 세부담의 귀착 분석에 을 맞추기 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  세입과 세출을 심으로 단순화하기로 한다40). 




 


 


 


   


  


   (A.7) 

 식의 좌변은 각각 노동 련세, 자본 련세, 매세, 소비세 

40) 실 으로 정부의 세입부문은 많은 국세와 지방세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본 모형경제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크게 법인세 등 자본 련 

과세, 노동 련 과세, 소비과세로 나 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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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각종 세수입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부의 수

입은 우변에서와 같이 정부의 부문별 지출이나 민간 이 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라. 모형의 종결  균형

조세체계 개편에 한 일반균형 분석의 목 은 주로 조세의 부

과, 가  귀착으로 인한 상품별 자원배분의 변화와 소비자별 

후생 변화의 악에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각종 경

제활동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양에 이 맞춰지고, 국민계정, 

산업연 표, 가계조사연보 등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CGE분석 모

형을 구축하 다. 이러한 모형의 설정은 일반 으로 분석경제의 

간부문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업종별 투입과 산출부문, 그리고 

소비자그룹별 다양한 상품별 수요부문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은 

최신의 2003년 산업연 표와 2007년 가계조사연보를 이용하여 업

종별 생산기술함수  소비자그룹별의 소비패턴 구조와 련된 분

석 상 기 경제를 모형 보정하 다.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의 조정시 

소비, 생산, 정부 등의 각 부문의 상호작용과 환류효과라는 정책변화

의 직간  효과를 반 하 다. 그리고 분석은 재 경제가 균

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 균형(benchmark equilibrium)을 

구한 후에, 각종 조세체계의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의 새로운 

균형(counterfactual equilibrium)을 계산하고 이러한 두 가지 균

형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비자그

룹별로 경제  효과를 악한다41). 

41) 본 모형은 한국의 2007년 경제구조(산업부문은 2003년 I-O)를 기 으로 

캘리 이션하고, 각종 문헌에서 나타난 평균치로서 요소간 체탄력

성의 기 치를 0.8, 상품수요의 체탄력성 기 치를 0.8로 가정하여 분

석하 다. 이러한 탄력성의 값에 한 기본  논의는 Caddy(1976), 

Piggott and Whalley(1984), Shoven and Whalley(1992) 는 Fullerton 

and Rogers(199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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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업종별 부가가치세 일반균형 I-O실효세율 변화

              (기 세율 1%p 인상)

업종

변화  변화 후
매출액

비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농림수산품(면세) 0.0000 0.0354 0.0000 0.0354 0.021331 

농림수산품(과세) 0.1000 0.1021 0.1100 0.1121 0.001425 

산품 0.1000 0.1027 0.1100 0.1127 0.001949 

음식료품(면세) 0.0000 0.0382 0.0000 0.0382 0.013392 

음식료품(과세) 0.1000 0.1095 0.1100 0.1195 0.026214 

섬유, 가죽제품 0.1000 0.1043 0.1100 0.1143 0.026043 

목재, 종이제품 0.1000 0.1034 0.1100 0.1134 0.010744 

인쇄, 출   복제(면세) 0.0000 0.0690 0.0000 0.0690 0.004922 

인쇄, 출   복제(과세) 0.1000 0.1029 0.1100 0.1129 0.003263 

석유, 석탄제품 0.1000 0.1021 0.1100 0.1121 0.030226 

화학제품 0.1000 0.1038 0.1100 0.1138 0.062783 

비 속 물제품 0.1000 0.1037 0.1100 0.1137 0.013581 

제1차 속 0.1000 0.1031 0.1100 0.1131 0.044386 

속제품 0.1000 0.1030 0.1100 0.1130 0.016625 

일반기계 0.1000 0.1034 0.1100 0.1134 0.031395 

기, 자기기 0.1000 0.1035 0.1100 0.1135 0.092468 

정 기기 0.1000 0.1046 0.1100 0.1146 0.004657 

수송장비 0.1000 0.1031 0.1100 0.1131 0.061204 

기타  제조업제품 0.1000 0.1035 0.1100 0.1135 0.007722 

력, 가스  수도 0.1000 0.1022 0.1100 0.1122 0.023446 

건설(면세) 0.0000 0.0546 0.0000 0.0546 0.018102 

건설(과세) 0.1000 0.1028 0.1100 0.1128 0.0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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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업종

변화  변화 후
매출액

비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도소매 0.1000 0.1036 0.1100 0.1136 0.046275 

음식   숙박 0.1000 0.1104 0.1100 0.1204 0.030987 

운수  보 (면세) 0.0000 0.0613 0.0000 0.0613 0.016877 

운수  보 (과세) 0.1000 0.1032 0.1100 0.1132 0.019283 

통신  방송(면세) 0.0000 0.0378 0.0000 0.0378 0.004835 

통신  방송(과세) 0.1000 0.1023 0.1100 0.1123 0.020191 

융 0.0000 0.0179 0.0000 0.0179 0.034982 

보험 0.0000 0.0272 0.0000 0.0272 0.007677 

주택소유 0.0000 0.0151 0.0000 0.0151 0.034427 

부동산 0.1000 0.1048 0.1100 0.1148 0.070598 

공공행정 0.0000 0.0280 0.0000 0.0280 0.033427 

교육 0.0000 0.0195 0.0000 0.0195 0.037761 

의료보건 0.0000 0.0502 0.0000 0.0502 0.014036 

생․청소소독 0.0000 0.0303 0.0000 0.0303 0.003609 

사회  기타서비스(면세) 0.0000 0.0486 0.0000 0.0486 0.004369 

사회  기타서비스(과세) 0.1000 0.1031 0.1100 0.1131 0.020405 

기타 0.1000 0.1110 0.1100 0.1210 0.020665 

  주: 행 면세부문을 한국은행의 산업연 표(2003년)의 가장 상세분류인 

404부문을 기 으로 조정하고 면세 존재 명목세율체계의 시뮬 이션 

기 경제(benchmark economy) 균형벡터를 재복제할 수 있도록 I-O 

실효세율을 계산. 이 경우 간재간 거래를 포함하는 업종간 연 효과

(linkage effect)가 고려된 실제 세후균형가격에 한 가상  세 균형

가격 베이스를 기반으로 I-O 실효세율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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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소득 10분 별 소득유형 분포

(단 : 천원, 2007년 평균)

소득계층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평균

Ⅰ소득 6,260 14,708 20,728 25,903 30,984 36,240 41,938 49,460 60,943 99,751 38,693 

  1. 경상소득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36,380 

  1.1 근로소득  1,690 6,912 11,601 14,033 18,288 21,818 28,141 33,876 42,793 65,485 24,465 

   -가구주소득  1,331 5,370 9,053 10,289 13,120 15,579 19,856 24,576 30,418 45,201 17,480 

    가구주 여  1,326 5,344 8,950 10,120 12,712 15,035 18,748 22,485 26,463 34,876 15,606 

    가구주상여  6 27 103 169 408 544 1,108 2,091 3,955 10,325 1,874 

   -배우자소득  194 744 1,289 1,719 2,435 3,184 4,150 4,655 6,471 11,435 3,628 

    배우자 여  194 737 1,277 1,694 2,393 3,128 4,057 4,493 6,120 9,747 3,384 

    배우자상여  0 7 12 25 41 56 94 162 351 1,688 244 

   -기타가구원소득 165 797 1,260 2,026 2,733 3,055 4,134 4,646 5,903 8,849 3,357 

 기타가구원 여 165 796 1,254 2,013 2,699 3,010 4,055 4,501 5,632 8,285 3,241 

 기타가구원상여 0 2 6 12 33 45 79 145 271 564 116 

  1.2. 사업소득 797 3,207 4,749 7,148 7,847 10,001 9,269 10,064 11,375 14,983 7,944 

    가구주사업소득 761 3,034 4,434 6,691 7,032 9,100 7,922 8,526 8,974 10,508 6,698 

    배우자사업소득 30 109 230 308 603 697 984 1,161 2,029 3,765 992 

 기타가구원소득 7 65 85 150 211 204 363 377 372 710 254 

  1.3. 재산소득 373 693 535 662 653 611 548 994 1,022 3,017 911 

    이자소득 36 112 97 150 112 109 119 140 233 634 174 

    배당소득 4 0 1 3 6 1 11 7 56 90 18 

    부동산임 소득 332 575 426 495 526 499 414 845 729 2,257 710 

    기타재산소득 1 6 11 14 8 3 4 2 4 35 9 

  1.4. 이 소득     2,842 3,142 2,953 3,110 3,115 2,664 2,697 2,767 3,235 4,082 3,060 

   -공 보조  1,299 1,371 1,507 1,537 1,466 1,040 1,000 1,001 1,264 1,511 1,300 

    공 연  429 556 879 978 969 674 692 741 812 1,070 780 

    기타사회보장 870 815 628 560 497 366 309 260 452 441 520 

   -사 이  1,543 1,770 1,446 1,573 1,648 1,623 1,697 1,765 1,971 2,571 1,761 

  2. 비경상소득   558 754 890 949 1,082 1,147 1,284 1,759 2,519 12,184 2,313 

   -경조소득 1 6 1 5 9 11 27 58 127 3,311 356 

   -기타경상소득 557 744 877 916 1,051 1,112 1,209 1,648 2,203 6,367 1,668 

   - 퇴직  등 0 3 12 29 23 25 48 54 189 2,507 289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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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소득세 1%p 인상의 세부담 변화

(단 : 천원, 2007년 기 )

소득계층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소득 6,260 14,708 20,728 25,903 30,984 36,240 41,938 49,460 60,943 99,751 

 경상소득( )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근로소득  1,690 6,912 11,601 14,033 18,288 21,818 28,141 33,876 42,793 65,485 

  비근로소득 4,012 7,042 8,237 10,921 11,614 13,276 12,514 13,824 15,632 22,082 

  사업소득 797 3,207 4,749 7,148 7,847 10,001 9,269 10,064 11,375 14,983 

  재산소득 373 693 535 662 653 611 548 994 1,022 3,017 

  이 소득   2,842 3,142 2,953 3,110 3,115 2,664 2,697 2,767 3,235 4,082 

  공 보조  1,299 1,371 1,507 1,537 1,466 1,040 1,000 1,001 1,264 1,511 

   공 연  429 556 879 978 969 674 692 741 812 1,070 

기타사회보장 870 815 628 560 497 366 309 260 452 441 

 경상소득(후) 5,703 13,964 19,859 24,990 29,960 35,184 40,770 47,889 58,689 88,080 

근로소득세 
부담 0 3 7 12 28 44 65 128 188 392 

사업소득세 
부담 1 7 13 23 30 47 50 61 77 122 

세부담 변화 
합계 1 10 21 36 58 90 115 189 265 514 

 주: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규모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 로 이를 

통계청의 표본조사자료인 가계조사자료의 소득규모별 평균실효세율로 가

정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용하여 근사 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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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 조세체계에 한 연구

김승래․김형 ․이철인

조세체계의 정화에 한 기존 연구들은 체로 엄 한 조세이

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

존하여 국제 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수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하여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한계효율비용의 측정에서 나아가 반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이론 ․실증 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기 을 설정하여 그 

경제  효과를 평가한다.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

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

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

원 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반면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 변화를 통

해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 0.1999%가 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

는 0.0399%가 늘어나 소득세 비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률  세율 조

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 력비용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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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가치세,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 에 

있다. 반 로 일률 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가 조세의 형평성  단순성 측면에서의 약간의 부(-)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조세체계의 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우선순 에 따라 효과 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법인

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인하의 

상을 차등 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 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향후 신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에서 비용-효율 이라고 단되며, 소득세

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

단으로 기능함이 필요하다. 사회  형평성 제고가 정책의 일차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 진도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

률 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다소 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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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or Korea

Seung-Rae Kim, Hyungjun Kim and Chul-In Lee 

Determining the mix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is a 

fundamental issue in tax policy design. This study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direct-indirect tax reforms in Korea. In discussing how the tax 

system affects economic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efficiency and equity effects of taxes. Therefore 

we als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arguments for restructuring the Korean tax system.

First, we investigate current patterns of taxation and their 

recent trends in OECD countries. Then we review the 

theoretical models and some of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inally we evaluate various economic effects of changing the 

mix of direct personal income taxes, corporate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in Korea.  

The results imply that on efficiency grounds, Korea should 

rely on lower corporate income taxes and higher consumption 

taxes for additional revenue, while addressing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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